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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사회적 기업은 시장과 기업 운영원리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

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사회적 시장에서 

시장의 가격기구를 정상화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의 현금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규모확대와 복제를 위한 성장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셜벤처, 비영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사업 활동의 결과인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그 크기에 비

례하여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

이 필수적입니다. 화폐가치 환산은 사회성과의 유형에 상관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성과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가 용이합니다. 

본 매뉴얼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기준과 측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

합니다. 사회성과 측정의 범위, 원칙, 유형을 정의하고, 사회성과 유형별로 표준식과 측정방법론, 

기술적인 고려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의 사회성과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측정 업무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스스로 사회성과측정시스템SPAS.socialincentive.org

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성과를 측정한 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본 매뉴얼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기준을 공공, 시장, 시민사회 등에서 사

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조직들이 조직의 활동성과를 결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화폐가치

로 표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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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매뉴얼� 구성� 및� 사용법

본 측정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1부�사회성과�측정� 개요�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인정하는 측정 원칙, 

범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인정 기준과 전반적

인 측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제2부�사회성과�측정방법�

사회서비스 성과, 고용 성과, 환경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등 사회성과 유형별로 세부 성과

지표와 측정원리, 측정산식, 기준값proxy 설정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각 성과지표별로 사회성과측정시스템SPAS.socialincentive.org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입

력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과측정시스템과 함께 본 

매뉴얼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성과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부�사회성과�측정� 결과의�이해와�활용� :� 사회성과�리포트

사회성과 측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회성과 리포트를 소개하고, 측정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방

법을 제시합니다.

본 매뉴얼과 관련한 문의나 성과측정과 관련한 의견은

사회성과인센티브 사무국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사무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 2306호

전화번호� :� 02-725-1230

이메일� :� support@socialincen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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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회성과� 측정� 개요



I.� 사회성과의� 정의:� 측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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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변화, 수혜자의 삶의 변화, 사회생태계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할 사회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로서 기업 
재무회계의 재무성과에 대응하는 사회적 회계의 용어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회성과의 측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 측정범위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의 측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명부합성:� 기업의�사회적�사명mission과�핵심� 비즈니스에�부합하는�사회성과
⋅결과중심성:� 조직� 활동의�결과outcome로서의�사회성과
⋅미보상성:� 가격기구와�제도를�통해� 보상되지�않은� 미(未)보상� 사회성과
 

이러한 기준들은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

회성과인센티브 측정원칙의 일반화 및 표준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성과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본 제도의 성과측정범위에서 제외 

될 뿐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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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에�부합하는� 성과’를� 측정합니다.

원칙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는 사회적 시장의 제도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성을 

중시하며, 사회성과 측정의 일반화와 표준화, 반복 측정 가능한 신뢰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개

별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보고서와 달리, 사회적 기업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적인 지표 위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

만을 인정합니다. 

적용

기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면서 핵심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사회성과만을 보상함으로

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성과는 ①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야 하며, ② 목표집단 또한 사

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해야 하고, ③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및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등 사업의 상시성 및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범위:� � 기업의�사회적�사명과�핵심� 비즈니스와�관련된�직접� 성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성과만� 측정합니다.� 부수적,� 간

접적� 성과는� 배제합니다.�

<그림� 1>� 사회성과측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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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의�사회성과�부합여부

사회적� 사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동일성
⋅목표집단의� 동일성

핵심� 비즈니스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기여의� 상시성�
⋅수익배분� 또는� 거래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여의�상시성

<표� 1>� 사회성과의� 사회적�사명� 및� 핵심� 비즈니스� 부합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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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위 원칙에 따라 사회적 사명 및 핵심 비즈니스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활동의 성과는 사회성

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사명과는 별개인 보편적인 기업윤리에 따른 활동

이나 목표집단과 무관한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성과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무관하거나 

간접적인 성과인 경우에도 성과측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사회적 사명 및 핵심비즈니스 부합성 기준’에 따라 사회성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

한 것입니다. 

사회적�사명과�무관한�단순� 기부

사회적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

회적 기업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에 참여했더라도 사회성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성과로 인정합니다. 

또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목표집단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이들을 위한 활동 단체에 현금 또

는 현물을 기부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고, 기부판매 결합형 사회적 기업(ex. 탐스슈

즈, 워비파커)이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부와 연계된 경우

는 기부액 전액을 사회성과로 인정합니다. 

(사회적�사명과�별개인)� 보편적인�기업윤리를�따르는�기업� 활동

사회적 사명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이 아닌 환경윤리, 법률준수, 차별금지 등 기업 일반에 보

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를 따른 활동의 성과는 사회성과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취약계층 직접 고용’을 기업의 사명으로 하는 경우, 현대 사회에서의 요구되는 기업

윤리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다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인 성과는 사회성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관련 제품 생산과 확대를 사명으로 

하는 기업이 직원 일부를 취약계층 근로자로 고용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고용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차원의 명시적 선언과 구체적인 채용원칙이 없으면 고용 성과를 사회성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이 정관 등에 ‘취약계층 고용’과 ‘환경 개선’을 명시적인 사명으로 정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성과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부가사업이나�이벤트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필요로 인해 ‘추가된 활동이나 사업’은 측

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한 상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개최한 이벤트에

서 무료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기법이나 기술을 

동종의 다른 영세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컨설팅이나 강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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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기업� 단위를�넘어선�사회공헌�활동� 또는� 기여�

본 제도는 단일 사회적 기업을 사회성과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

으로 펼치는 사회사업이나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회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

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서 협의회, 협회, 위원회, 지역협의체 등에 일원으로 참여

하여 만들어낸 사회성과도 측정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협회조직에 기여한 성과도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을�통한� 사회적�인식� 변화:� 캠페인성�활동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때로는 소비자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 사회문제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사회운동
advocacy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이나 법률,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

동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본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이러한 성과는 사회적 기

업 활동을 통한 결과outcome라기 보다 영향impact에 가깝습니다. 해당 변화가 반드시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난 성과임을 입증하는 것과,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운동movement 또는 캠페인campaign의 성격이 큽니다. 따

라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회성과인센

티브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동 내용 사명�부합성 비즈니스� 부합성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
핵심� 미션과�상관없는

현금� 또는� 현물의� 기부성과
Ⅹ Ⅹ

보편적인� 기업윤리를

따르는� 기업� 활동

기업에� 일반적으로�요구되는

기업윤리�추구� 활동의�성과
Ⅹ △

일시적인

부가사업이나�이벤트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관계가�적고

사업화� 되지� 않은� 일시적인� 활동의�성과
△ Ⅹ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회� 공헌�활동�

기업� 조직� 활동이� 아닌� 직원일부의�

사회공헌�활동� 또는� 협회� 차원의�

활동성과�

△ Ⅹ

<표� 2>� 사회적�사명� 및� 핵심비즈니스�부합성� 판단에� 따른� 사회성과� 예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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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활동의� ‘결과’를� 측정합니다.

배경이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를 산출물로 변환하
는 과정입니다. 논리모형logic model은 사회사업 분야에서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

적인 방법론으로서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가치창출과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투입inputs: 조직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및 활동을 유인하는 규범이나 요구 등. 

⋅활동activities: 가치창출을 위한 조직의 활동. 사회적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활동은 물론 조직관리 및 외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의미함.

⋅산출outputs: 조직 활동을 통해 만들어 지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조직 활동이 진행

되었다는 근거로서 보통 횟수, 시간, 참여인원, 제공량 등 규모volume 단위로 기술됨.

⋅결과outcomes: 조직 활동을 통한 목표집단의 환경, 태도, 지위 등의 변화와 그 변화의 정도. 

통상 목표집단이 얻는 긍정적 이익인 편익benefit을 의미함.

⋅영향impact/influence: 조직 활동을 통한 목표집단의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변화, 또는 목표집단 외

의 타 집단이나 환경에 대한 파생적인 효과를 의미함. 사회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함.

<그림� 2>� 논리모형�

 

측정범위:� 결과에�대한� 측정

기업� 활동을� 통한� 수혜자의� 직접적인� 변화를� 사회성과로� 인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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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투입/활동/산출을 측정하는 ‘과정중심의 평가’와 결

과/영향을 다루는 ‘결과중심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는 경제적,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동인, 과정, 노력의 유무와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

라서 주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방침 및 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결과 중심의 평가’는 조직의 활동이 목표집단과 이를 둘러싼 조건에 미치는 변화와 영

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는 조직의 활동으로 발생한 목표집단의 직접

적인 변화만을 측정 할 수 도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장기적인 변화impact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표집단의 직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연쇄적인 효과, 

예컨대 목표집단의 가족의 편익이나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의 변화,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개

선 등도 사회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중심의 평가’에서는 통상 조직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과 비용(투입)을 총합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평가대상(범주)에� 따른� 평가방법론

원칙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최종적으로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

로 결과outcome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회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과 추가적인 비

용의 투입, 희생과 헌신,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성과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변화, 즉 목표집단의 편익만을 측정대상으로 삼습

니다.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impact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향impact은 중장기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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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정하더라도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당 기업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림� 4>�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측정범위

적용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고용한 ‘결과outcome’로서 장애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생활의 변화는 측정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거나 장애인 고용이 확산 되는 

등의 영향impact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영향은 다른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상관성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영향에 대한 측정은 배제하고 누구나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서 결과만을 측정대상으로 삼습니다. 

사회성과�유형 정의 성과지표의� 예시

사회적�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성과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사회적�기업� 생산� 활동의� 결과물과� 관련한�

직접� 성과
장애인� 고용� 인원� 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수혜자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변화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생활의� 변화�

사회적�기업� 활동의�결과�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확산

<표� 3>� 논리모형과�사회성과�측정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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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보상�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측정범위:� 미보상�성과에�대한� 단년도�측정

기업이�창출한�총�사회성과�중에�보상이�이루어지�않은�미보상�성과만을�측정하며,�매출이나�지원금�형태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사회성과는�배제합니다.

성과� 측정은� 재무성과와�동일하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원칙

미보상�성과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존 시장 가격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여 사회적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정상화하여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미 기존 시장에

서 매출 및 지원금의 형태로 가격화되어 보상이 끝난 사회성과는 배제하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되지 못한 사회성과만을 인정합니다.

단년도�성과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회계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도 1년 단위로 측정합니다. 즉 매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성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 즉 목표집단의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성과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형 사업(주로 위탁

용역사업)의 성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첫째, 사업이 종료된 이후

에야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연도에 해당 성과를 일괄 측정합니다. 

둘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인 경우, 측정대상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성과에 반

영합니다.

<그림� 5>� 총사회성과와� 미보상� 성과의�개념:� 고용성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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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미보상성과�측정원칙의�적용

실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일부는 이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교환 가

치화되어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위탁서비스나 대기업 사회공헌 시장의 경우, 

이들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직접 구매하여 보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의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의족 시장에서의 의족 

가격이 100만원 수준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7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지체장애인 10명을 위하여 이 사회적 기업에 10구의 의족을 구입하여 장애

인에게 제공한 경우, 장애인들이 누리는 편익은 1,000만원(100만원×10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700만원(70만원×10개)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700만원의 성과는 이미 

보상받았다고 봅니다. 결국 나머지 300만원만 미보상성과로 인정되어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대상이 됩니다.  

단년도�측정원칙의�적용

⋅기본원칙: 측정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2개년도 이상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형 사업인 경우의 측정기간

  1)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사례) 특정 공간을 공공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자산으로 만든 성과

2016년 5월에 공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장소선정 등 기획 착수하여, 설계, 시공 등의 과

정을 진행하고 2017년 5월에 사업 종료. 같은 해 6월부터 시민들이 실제 해당 공간에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성과 측정 기간: 2017년 6월~2017년 12월까지의 공공문화공간의 시민이용편익(사업이 진

행되고 있는 2016년은 성과측정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업 추진 중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가능한 사업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2016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착수, 사업기간 중 다양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하고 지역장터를 개최하여 취약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 발생. 2017년 5월에 사업종료

성과 측정 기간: 

2016년 5월~2016년 12월까지의 주민소득증대성과(2016년 성과에 반영)

2017년 1월~2017년 5월까지의 주민소득증대성과(2017년 성과에 반영)



Ⅱ.� 사회성과의� 측정:�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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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정량/정성적인 다

양한 측정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정량적으로 측정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6>� 사회성과측정지표�유형

다양한�사회성과의�비교� 평가를�가능하게�합니다.

사회성과 측정measurement은 평가assessment가 가능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측정지표는 측정 

단위가 동일하고, 각 지표마다 비교 값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

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교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

면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치�환산을�통해� 사회성과를�시장의�가격기구와�통합할�수� 있습니다.

화폐가치로 환산된 사회성과는 사회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사회적 가치를 

기업 회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성과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내재화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측정�방법의�반복� 적용이�용이하여�신뢰성을�확보할�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화폐가치 환산의 기본 원칙과 표준식에 따라 사회성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측정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소개합

니다. 다음 각 원칙은 사회성과의 모든 영역과 지표, 계산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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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

:�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기업

의 사회성과란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회계의 원리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회계 등 현재 민간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사회적 기업이 창

출한 사회성과는 이해관계자별 편익과 비용을 합산한 것이며,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

을 뺀 값과 동일합니다. 

이해관계자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별로 계정account을 만든 후, 발생한 편익

과 비용을 계정에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림 7>은 사회적 기업에 

적용해 본 이해관계자 회계의 예시입니다.

<그림� 7>� 이해관계자�회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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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어떤 취약계층 근로자가 2014년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용 성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

로자 계정을 살펴보면 2013년에 근로소득 50만원, 생활보조금 50만원으로 총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사회적 기업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이 150만원이 발생하고, 생활보조

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 여건이 나아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부 계정에서는 2013년에 근로자에게 생활보조금 50만원을 제공하다가 2014년에는 

근로자가 고용됨으로써 더 이상 생활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산을 50만원 

절감한 셈입니다. 절감된 금액은 다른 사회적 목적의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가처분 증대분 50만원과 정부의 예산 절감액 50만원, 두 계정을 합해 총 10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해관계자 회계 원칙에 따라 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성과는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실제 측정 시에는 이것을 간단하게 근로자의 근로소득 차이로 계

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의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D 기술을 통해 의족을 저렴하게 판매하

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계정에서 150만원의 편익, 자선단체 계정에서 

50만원의 비용을 합산한 결과인 100만원이 최종 사회성과로 발생합니다. 

2.� 보수성의� 원칙

:�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합니다.

사회성과 측정은 일종의 사회적 회계로서 사회적 가치의 과대 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에서는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만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성과가 있는 경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제품/서비스의 혁신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사회문제와 그 목표집단과 관련된 사회성과만 

인정하며,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사회성과에서 배제합니다. 단순히 제품/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의 가격인하분이 사회성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장벽

으로 인해 제품/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했던 목표집단(ex.경제적 취약계층)과의 거

래만이 사회성과로 인정됩니다.  

또한 영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의 외부 효과인 사회적 편익도 사회성과에

서 배제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장에서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비철금속 재생사업의 경우 

모든 환경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공정혁신 등을 통해 영리시장 대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 환경 효과만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장의 영리기업에 대한 역차

별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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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 현실적인� 시장가격을�추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화폐화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

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물(價値物)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 시장가격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물이 없다면, 그 가격을 새롭

게 추정해야 합니다. 

회계학에는 공정가치fair valu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

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추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준거시장에서의 가격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표 4>와 같이 크게 가격에 기반한 추정방식과 비용

에 기반한 추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즉각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 활동과 유사한 생산 활동을 하는 실제 공급자들의 공급

의사가격이나 구매자의 지불의사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사는 조사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추정 값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추정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순위를 

두어 가장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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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

순위

가격

기반

일반� 시장� 가격

(average� price)

⋅기업이�제공하는�것과� 동일한�제품/서비스의�평균적인�시장가격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근거하여�설정 1

공급의사가격

(willingness� to�

supply)

⋅새로운�제품/서비스의�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때� 받고자� 하는� 가격

⋅통상� 기존의� 수익률�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격

(willingness� to�

pay)

⋅새로운�제품/서비스의�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해결에�
책임이�있는� 잠재적�구매자가�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격으로�봄
3

비용

기반

대체방식�비용�

(alternative� cost)

⋅기업이�제공하는�솔루션이�없었을� 경우,� 기존의�솔루션에�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additional� cost

as� minimum� price)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 � �
� �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가격으로�간주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부가되는�경우� 등에� 제한적으로�적용
제한

적용

<표� 4>� 준거시장에�근거한� 가격추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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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성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기업의 사명은 ①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②자연생태

계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의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재화와 서비스product자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경우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process 즉 가치사슬에서 사회성과를 만들어 내는 경

우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사회성과 측정체계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사회성과의�영역

이렇듯 사회적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는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❶ 사회서비스�성과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대상 집단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를 의미하며, 주로 동일 서비스의 시장 기준 가격 대비 사회적 기업 제공가격의 차이로 측정합

니다. 

❷ 고용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탈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

의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소득 증대분으로 측정합니다. 근로소득 증대분은 고용된 

취약계층의 개선된 삶의 질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와 정부의 관련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등 사회적 가용예산의 증대 효과를 모두 포함합니다. 

❸ 환경성과
환경성과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생산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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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발생을 저감시킨 성과를 의미 합니다. 소비를 줄인 자원의 가치, 그리고 오염물

질로 인한 환경비용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측정합니다. 

❹ 사회생태계�성과
사회생태계 성과는 사회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하고 적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기회

를 얻지 못하는 취약한 생산자 및 생산지역 등을 사회적 기업이 생산과정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과입니다. 또한 사회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시민자산을 보존하고 확대한 성과도 사회생태계 성과에 포함됩니다. 

기업의�고유� 미션에�따라� 구분되는�사회성과영역�

사회성과 영역은 개별 기업의 제품/서비스 특성, 산업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간병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은 높은 품질의 간병서비스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성과를 측정할 때, 첫 번째 기업은 

고용 성과를, 두 번째 기업은 사회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두 성과 모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영역� 간� 비중첩성,� 비관계성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회성과 영역은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성과영역 간에 가치 우열이

나 인과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서비스 성과가 환경 성과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고용 성과가 존재해야만 사회서비스 성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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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성과� 측정은� 6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내용 설정조건� 또는�판단기준

사회문제

여부판단

사회적� 기업이�시장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개인� 및� 사회에�대한� 유해조건
⋅사회문제의� 규정(주관적� 해석)
⋅집단적� 해결의� 추구

↓

목표집단의

설정

사회적� 기업을�통해� 편익을�얻는

목표집단은�누구이며,�

이들이� 얻는� 편익은

구체적으로�무엇인가?

⋅사회문제와� 목표집단� 간의� 연관성
⋅목표집단의� 명확성(특정� 가능성)

↓

사회성과

영역설정

사회적� 기업은�어떤� 방식으로

목표집단의�

편익을� 만들어�내는가?

⋅사회서비스� 성과
⋅고용성과
⋅환경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

솔루션의�

시장화여부

판단

사회적� 기업이�제시하는�솔루션은�

일반시장에서�이미� 충분히

제공되고�있는� 것은� 아닌가?

⋅해당� 솔루션의� 제도화�
⋅동일� 솔루션의� 경쟁시장� 존재� 또는
대형� 영리기업의� 사업� 여부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

측정식� 및�

비교가격�

기준설정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솔루션의

시장(추정)가격은� 얼마인가?

⋅일반시장가격기준
⋅공급의사가격기준
⋅지불의사가격기준
⋅대체방식비용기준
⋅추가투입비용기준

↓

사회성과�

보상여부� 판단

사회적� 기업은�

이� 솔루션의� 실행을� 위해

외부로부터�받은� 보상이�있는가?�

⋅해당� 솔루션을� 제공할�목적으로�지급된�
외부지원금� 또는� 기부금

⋅사회성과에� 대한� 외부적� 보상
⋅해당� 솔루션으로� 발생한� 손해를�보전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그림� 9>� 사회성과� 측정의� 6단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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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_� 사회문제�여부의�판단:� 사회문제인가?� 아닌가?�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과 또는 가

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결국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란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어 사회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이

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회현상’을 의미합니다(김종일, 2005).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개인복지를 위협하는 문제: 예)범죄, 청소년비행, 성매매, 정신질환, 약물남용, 가정폭력, 성폭력

② 사회평등을 위협하는 문제: 예) 소득불평등, 빈곤, 착취, 성차별, 인종차별

③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예) 가족, 교육, 보건, 노동, 고용

④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 예) 인구, 도시, 농촌, 지역, 환경 문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란 사회적 요구(needs)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

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모든 조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그 공

급이 제한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각각 시장실패, 정부실패, 비영리실패라

고 부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며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

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사회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문제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또는� 사회에�피해를�주는� 유해한�상황harmful� conditions

:� 개인이�의도적으로�선택할�수� 없는� 사회적�조건에�의해� 실질적인�피해가�발생할�것

신체적 상해, 재산의 손실, 권한의 침해, 환경의 오염,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

를 위협하는 것은 사회의 유해요인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바람직하거나 바

람직하지 않음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어떤 사회적 조건

이 사회문제인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거나 모순 될 경우 사회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과 노숙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해치고, 범죄는 정직, 사유재산, 비폭력의 

가치를 파괴하며,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차별 등은 평등과 공평의 가치에 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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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있는� 집단을�통한� 사회문제의�규정(공적� 쟁점화)

� � :� 특정� 개인이�아닌� 많은� 사람이�유사하게�가지는�고민이나�문제일�것

사회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로 규정(주관적인 해석)해야 사회문제가 

됩니다. 즉 유해상황이라 하여도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사회문제가 되기 어

렵습니다. 대중적 논쟁이나, 국가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또는 그러한 영향력 자

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영향력은 해당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의 수
number, 관심 표출의 강도strength, 또는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권력power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단적�해결의�필요와�추구

사회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

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

으며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와 기대가 있는 공적 문제public issue를 의미합니다.

사회문제는 해당 유해조건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이나 공감, 지지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인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의�사회문제�판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조직의 정관, 총칙 등과 같이 공식적인 서면에 기재된 조직

의 목적 및 사명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사회적 기업가 또는 임직원의 일부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기여한 사회성과나 기업의 명시적 사명과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측

정하지 않습니다. .

연구 사회문제의� 정의

Mooney,� Knox,� &�

Schacht(2002)
사회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해가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가�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Curran� &�

Renzetti(1993)

사회적으로� 중요한�위치에� 있는� 대중이� 사회에�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Miller� &�

Holstein(1993),�

Sullivan(2000)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집단이�자신의� 가치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집단행동을�통해� 해결� 가능하다고�생각하는�상황

Zastrow(2000)
사회문제를� 영향력�있는� 집단이�어떤� 조건이�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여�

문제로� 규정하고� 또� 집단행동에�의해�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Beeghley(1999)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해로운� 것이라고� 간주하고,� 또� 정치적으로�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조건

Rubington� and�

Weinberg(1971)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지는�상황� 내지� 행동양식으로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이나� 관심을� 회합,� 서신교환,� 시위,� 그리고� 기타�

항의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도된� 혹은�

적용된� 조치들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표� 5>� (참고)� 사회문제의� 개념과� 관련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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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_� 목표집단의�설정:� 목표� 대상은�누구인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품질을 개선했다고 해서 모두 사회성과로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또는 품질 제고를 통해 소비자 후생

을 증대시키는 것은 시장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회성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편익 증진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성과 측정의 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에 대한 성과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목표집단target group 또는 수혜자beneficiar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성과에 반영되는 목표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문제와�목표집단의�높은� 연관성

목표집단은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사회문제와 무관하거나 크게 관련이 없는 그룹이 

얻는 편익은 사회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가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영상서비스 부재’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이 청각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되, 청각장애인/비청각장애인에게 동일 가격에 

제공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비청각장애인이 얻는 편익이 청각장애인이 얻는 편익

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청각장애인은 이 서비스가 아니라도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청각장애인은 이 서비스의 제공으로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을 누리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청각장애인은 영상서비스 시장에서 배제되었다

가 이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즉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접근성’의 가치라고 합니다.  

목표집단의�명확성(특정가능성)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목표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집단을 특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미션이 ‘약물중독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목

표집단은 단순히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라거나 ‘약물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3년 이내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이나 ‘하루 

100ml 이상의 약물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목표집단의 정의에는 

사회문제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목표집단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목표집단의 규모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사회성과

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용고객(사회서비스 성과), 근로자(고용 성과), 거래대상(사회생태

계 성과) 중에서 목표집단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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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_� 사회성과�영역설정:� 사회성과�영역� 중� 어디에�해당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이 정의되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

업이 취하는 비즈니스 전략 즉 사회성과 창출방식이 사회성과 영역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의 사회성과 창출방식에 따라 세부 성과지표를 결정합니다. 성과영역별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본 매뉴얼의 제2부에서 각 지표의 측정 및 계산 방식을 소개합니다. 

사회성과�

영역
사회성과�창출방식 � 세부�성과지표

사회서비스�

성과

동일�제품의� 할인/무료제공 일반시장가격�대비� 할인� 성과

시장배제집단을� 위해� 해당� 집단에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공급의사가격�대비� 할인성과

사회문제�해결의�효율성을�높일�수� 있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지불의사가격�대비� 할인성과

가격�및� 원가가� 통제된� 시장에서� 품질을�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

일반시장� 대비� 품질제고� 성과

(=추가� 투입비용� 성과)

고용� 성과

직접�고용 고용을�통한� 근로자�소득증대�성과

경과성� 일자리(이직기회)�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성과

환경� 성과

재사용(reuse)
소비자원� 절감� 성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

재제조(remanufacturing)
소비자원� 절감� 성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

재활용(recycle)
소비자원� 절감� 성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

대체자원� 및� 대체기술의�사용(renewable� process) 환경오염� 저감� 성과

생태계� 복원력�강화:� 나무식재 온실가스� 감축�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추가

가격

지불

농산물�직거래(국내� 소농) 국내� 소농의� 소득증진� 성과

공정무역(해외�소농) 해외� 소농의� 소득증진� 성과

크라우드� 펀딩(단순기부형)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성과�

추가

거래

기회

공정무역(농업�외� 공업,� 상업) 취약국가� 생산자의� 소득증진� 성과

공정여행(국내/해외) 취약지역� 주민의�소득증대�성과

크라우드� 펀딩(리워드형)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성과�

고용에�준하는� 일자리�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 성과

취약생산자에게� 추가� 거래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의�소득증대�성과

시민공공

자산증대

문화예술� 자산보호 신진작가의� 작품을� 통한� 소득증대� 성과

비영리�조직� 지원 공익활동� 지원� 성과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공공예산� 효율성�증대� 성과

<표� 6>� 사회성과� 영역�및� 세부� 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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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_� 솔루션의�시장화여부�판단:� 시장화�된� 솔루션인가?� 아닌가?

시장화의�개념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된 상태를 ‘시장화’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사회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통해 잘 해결되고 있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솔루션(제품/서비스, 기술, 거래방식 등)

이 이미 일반(영리)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가치는 이미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어 있으며 준거시장의 원칙

에 따라 보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대상인 미보상 성과에서 제외됩니다.

시장화�판단기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라면 시

장화는 크게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성과인센티브처럼 기존 가격기구의 왜곡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솔루션)의 시장화 여부는 사회성과 측정에 있어 매우 예민한 이슈입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표 7>과 같이 시장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단계에

서 사회문제의 정의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

당 솔루션의 시장화 여부 역시 성과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농산물 직거래 방식을 통해 소농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체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5%를 넘어서고 있

으며, 많은 영리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거래 방식은 보

편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거래 방식을 통한 사회성과는 시장화되어 거래가격을 통해 보

상이 끝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아직 시장화 판단기준을 개념적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화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판단기준 내용 논의� 예시

해당�솔루션의�제도화

이미�제도적으로� 적용된�해당� 솔루션을

사회적� 기업이�적용하는�경우

사회적� 기업이�제시한� 솔루션이� 제도화� 되어�

목표집단의�제도적� 이용이� 가능해진� 경우

⋅대형�가전의� 재활용� 처리에�대한�
제도와� 규정

⋅공동간병서비스의�제도화
해당�솔루션의�경쟁시장�존재�

또는� 대형� 영리기업의� 참여

해당�솔루션을�이용하여�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수의� 영리/비영리조직이�경쟁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형�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도시광산업�시장의� 대기업� 참여

해당�솔루션의�상당한�

시장점유율

해당�솔루션이�일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점유를� 하고� 있어서�

목표집단이�솔루션을�선택할� 수� 있는� 경우

⋅농산물� 직거래

<표� 7>� 시장화�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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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_� 측정식�및� 비교가격�기준설정:� 비교가격은�무엇으로�설정할�것인가?

구체적인 성과측정 지표가 정해지면 표준식에 맞추어 적절한 비교가격의 기준값proxy을 설정합니

다. 앞서 설명한 가격추정방식에 따라 proxy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xy는 준거시

장 비교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값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

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측정시스템을 통해 일부 지표에 대하여 proxy와 proxy DB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영역 � 세부� 성과지표 proxy 가격추정방식 Proxy� DB

사회

서비스�

성과

일반시장가격�대비� 할인� 성과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가격 일반시장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공급의사가격�대비� 할인� 성과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가격 공급의사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지불의사가격�대비� 할인� 성과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가격 지불의사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일반시장� 대비� 품질제고� 성과 일반시장에서의� 생산원가율 추가투입비용 ⋅산업별� 원가율� DB

고용�

성과

고용을�통한� 근로자�소득증대�성과
취약계층의

이전소득� 평균
일반시장가격 ⋅가계동향조사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사회적기업실태조사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진입�

성과

취약계층의� 이전소득� 평균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일반시장가격

환경�

성과

소비자원� 절감� 성과 절약된�신규자원의� 가격 대체방식비용�
⋅광공업� 및� 제조업의�
재료비� 비율� DB

환경오염� 저감� 성과 환경피해� 처리비용 지불의사가격 ⋅Eco-cost� DB

사회

생태계�

성과

추가

가격

지불

농산물� 직거래(국내소농) 기존� 거래시� 생산자�수취가격 대체방식비용� ⋅농업유통비중� DB
공정무역(해외� 소농) 기존� 거래시� 생산자�수취가격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국제선물거래소� DB

크라우드�

펀딩(단순기부형)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 DB

추가

거래

기회

공정무역(농업� 외)
취약생산지역�신규�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공정무역국가별
부가가치율� DB

공정여행(국내/해외)
취약지역� 주민의�신규�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공정여행국가별�
부가가치율� DB

⋅관광�관련� 산업
부가가치율� DB

크라우드� 펀딩(리워드형)
공익사업의� 기존� 기부모금�

예상액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 DB

고용에� 준하는�일자리�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 DB
⋅가계동향조사

취약생산자에게� 추가�

거래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의�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 DB

시민자산�

증대�

문화예술� 자산보호
신진작가의� 작품을� 통한�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비영리조직�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부액 일반시장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공공예산� 효율성�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표� 8>� 성과지표별� 가격추정방법과� proxy,� 활용�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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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_� 사회성과�보상여부�판단:� 이미� 보상받은�사회성과는�얼마인가?

총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나면 이해관계자 회계의 원칙에 따라 이미 주어진 보상, 또는 해당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해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총 사회성과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보상된 가치로 판단되는 사회적 비용은 창출된 사회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 고령자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여 사회성과를 창출하였고, 

외부에서 이를 위한 공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측정된 사회성과에서 지원금을 빼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을 위한 회비, 사업개발비 지원금, 전문 인력 지원 등과 같이 수혜자의 편익이라

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된� 사회성과로� 보는�경우

(특정� 사회성과� 창출을�전제한

외부� 기부금� 및� 지원금)

보상된�사회성과로� 보지� 않는� 경우

(특정� 사회성과�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없는

외부� 기부금� 및� 지원금)

⋅취약계층에� 대한� 제품/서비스� 할인/무료�제공을� 전제한�
외부� 기부금� 또는� 지원금

⋅거래를�통해� 발생한�매출� 중에� 사회성과에�대한� 명확한�
보상이�포함되어�있는� 경우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소농생산� 지원을�위해� 제공된
농산물�유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컨설팅(비용)� 지원
⋅전문인력(비용)� 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정기� 회비/후원
⋅개인� 차원의� 소액기부

<표� 9>�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되는� 사회적� 비용� 사례�



제2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Ⅰ.� 사회서비스�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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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조직입니다.  사회

서비스 성과란 바로 이 재화와 서비스에 기반하여 창출된 사회성과를 의미합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가난한 이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재화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

스와 같은 것들이지요. 사회적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이익 감소를 기꺼이 감

수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성과란 이처럼 기존 시장에

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

익을 증진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성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이 좋은 

예입니다. 물 오염 국가를 위해 개발된 빨대모양의 개인용, 휴대용 정수기인 Life straw의 경우, 

기존 해결 방식인 우물설치나 외부로부터 조달된 식수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

으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 분야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social care service 뿐 

아니라 사회문제와 관련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즉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합

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 해

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목표집단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

니다. 사회서비스 성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창출됩니다. 각각의 측정 방식에 대

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일 품질 가격 할인 

2) 시장배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

3)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4) 동일 가격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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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품질� 가격할인�

측정지표:� 경제적�취약계층을�위하여�제품과�서비스를�할인/무료로�제공한�성과

사회서비스의�내용과�품질은�차선의�일반�시장�서비스(second� alternative� service)와�동일하지만,�목표집

단에게� 할인된�가격�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성과입니다.�

표준식

(일반� 시장의�서비스� 제공가격� �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제공가격)� ×� 총� 할인/무료� 판매량�

� 해당� 서비스�관련� 외부� 지원금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서비스�성과� 문항� 1번

사회문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익 감소를 감수하는 방식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격장벽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집단

이 성과의 목표집단은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얻는 할인 혜택은 소비자 후생으로 처리됩니다.

Proxy� 설정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일반 시장가격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일반 시장가격

도 시장 상황과 공급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격, 즉 가

중평균가격을 proxy로 사용합니다. 또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표준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을 

proxy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가중평균가격이나 표준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수집된 가격정보 중 가장 최저가격을 proxy로 적용합니다.

적용

이 방식의 사회서비스 성과는 일반 시장가 대비 사회적 기업이 가격을 할인한 정도로 측정합니

다. 일반 시장의 제공가격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공가격을 빼고, 여기에 할인 판매한 총 판매량을 

곱해 줍니다. 만약 사회적 기업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제

공가격이 ‘0’이므로 사회성과의 기준 가격은 일반 시장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때의 성과는 

일반 시장가격에 총 무료제공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집단을 위한 할인/무료서비스 제공

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시장에서 보상 받은 것으로 간주

하여 이를 차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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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배제� 취약계층을�위한�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

측정지표:� 시장배제계층을�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제공한�성과

사회적�기업이�기존�시장에서�배제된�취약�계층을�위하여�특화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용편익을�

얻게� 한� 성과입니다.

표준식

(기존� 공급자의� 공급의사� 가격� -� SE의� 제공� 가격)� ×� 총� 제공량� � 서비스� 관련� 외부� 지원금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서비스�성과� 문항� 1번

사회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없는 경

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단체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처럼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취약 계

층을 위하여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제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레이

션이 삽입된 영화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등의 제품 및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목표집단

이 성과지표의 목표집단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 

이용하지 못하는 시장배제 계층입니다. 

Proxy� 설정

시장배제 계층에 특화된 서비스의 경우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는 존

재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공급자가 특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할 경우 받고자 하는 가격willingness to supply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생산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익률 또는 이익 총액이 기존 수준으로 

보장된다면, 기존 공급자가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전제합니다.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또는 비용에 기존 서비스의 적정한 이익margin을 더하여 공급의

사가격을 추정합니다. 

공급자에게 공급의사가격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으나, 조사비용 부담과 객관성 결여 등의 문

제를 고려하여 실제로 조사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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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존 공급자가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특정 대상에게 제공할 경우 받고자 하는 가격(공급의사가

격) 대비 실제 사회적 기업이 책정한 가격과의 차이를 사회성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사

가격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공가격을 빼고, 여기에 판매한 총 판매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집단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 이미 보상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차감해 줍니다.

이러한 방식의 성과측정 개념은 앞서 살펴본 일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성과측정 방식과 동

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림� 10>� 공급의사가격의�추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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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측정지표:� 사회문제를�기존보다�효율적으로�해결하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제공한�성과

사회적�기업이�사회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의�솔루션보다�더�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해결한� 성과입니다.� � �

표준식

(기존� 공공/비영리� 영역에서의� 사회문제� 1단위당� 지불비용� �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1단위당� 해결� 비용)� �

� ×� 총� 판매량� � 서비스� 관련� 외부� 지원금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서비스�성과� 문항� 1번

사회문제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적, 효

율적으로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표집단

본 성과지표의 목표집단은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기존 정부 및 NGO의 대안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집단입니다.

Proxy� 설정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사 시장과 공급자조차 없는 전혀 새로운 제품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준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

한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공공조직이나 NGO 등이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

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문제해결을 위한 지불의사로 간주하여 가격 기준으로 삼고 

편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지불의사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조사비용과 객관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

인 대안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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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기존의 방식 대비 더 효율적이라면, 그 효율성의 차이

를 사회성과로 봅니다.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문제 해결 단위’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문제해결 

단위 한 개를 해결하는 비용과 기존의 정부 또는 비영리조직, 또는 사회문제 당사자가 이 문제 

한 단위를 해결하는 비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기업의 문제해결 방식이 더 

효율적이어서 관련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 비용 절감분에 사회적 기업의 

문제해결 규모(문제해결 단위의 총량)를 곱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집

단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성

과에 대해 보상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차감해 줍니다.

비영리재단인 My Shelter Foundation의 Liter of Light 프로젝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는 집안 내부의 빛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매일 밤 집안 곳

곳에 양초를 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소비되는 양초의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때 한 사회적 기업이 물과 표백제를 섞어 가득 채운 페트병에 태양열 

전지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LED 다이오드를 붙여 밤에도 10시간가량 빛을 낼 수 있는 ‘나

이트 라이트’를 개발하여 3천원에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이트는 저녁시간 외에 낮에도 

페트병을 지붕 위에 올려두면 햇빛이 페트병에 반사돼 집안 내부에 빛을 제공합니다. 빛의 밝기

와 안전성이 동일하다고 볼 때(=문제 해결 단위) 기존 방식은 3만원이 들지만, ‘나이트 라이트’

는 3천원이 듭니다.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트를 100가구에 제공했다

고 가정하면 사회성과는 기존 비용인 1만원에서 새로운 솔루션의 비용 3천원을 빼고, 여기에 총 

제공량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 측정방식은 사회문제 솔루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아큐먼펀드Acumen Fund의 BACO 비율Best 

Available Charitable Option Ratio과 측정원리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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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가격� 품질제고

측정지표:� 경제적�취약계층을�위해� 추가적인�생산비용�투입으로�품질을�높인� 성과

차선의� 서비스보다� 원가를� 더� 투입하여� 동일� 가격� 대비�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로� 수혜자의� 편익을� 증

진시킨� 성과입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제공� 원가� -� 일반� 시장의� 서비스� 원가)� � ×� 총� 판매량� � 서비스� 관련� 외부� 지원금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서비스�성과� 문항� 2번

사회문제

일반 시장 서비스 대비 가격은 동일하지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가격이 공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장(예: 

바우처형 서비스)에서 차선의 서비스보다 원가를 더 투입하여 동일 가격 대비 고품질의 제품/서

비스로 수혜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입니다. 

목표집단

이 성과는 가격은 동일하지만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높인 것으로서 이러한 품질에 준하는 제품

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목표집단입니다. 

Proxy� 설정

이 방식의 경우 추가적인 투입 비용 그 자체를 미보상 성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추가 투입 

비용으로 인해 향상된 품질을 시장가격으로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자원 투입

의 목적이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추가 투입 비용만큼 품질이 높아졌고, 그 만큼 수혜자의 

편익도 증가되었다고 가정합니다.

Proxy는 기존 시장 차선 서비스의 평균적인 원가또는 원가율가 됩니다. 이 proxy 값과 사회적 기

업 서비스의 원가와의 차이를 성과로 인정합니다. 

적용

서비스 단위당 사회적 기업이 실제 투입한 원가에서 기존 시장의 차선 서비스의 평균적인 원가

를 뺀 값에 총 서비스 제공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추가적인 자원 투입을 위한 외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공공도시락 사업의 경우, 일반 식품제조업의 제조원가율이 53%인데 반해, 공공

도시락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조원가율은 80%에 달합니다. 추가로 투입된 원가만

큼 결식아동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소의 품질 좋은 도시락이 제공되었다고 보고, 최소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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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가투입비용을 사회성과에 반영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높아진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추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적어도 추가된 생산비용만큼은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가

격’으로서 추가투입비용을 인정합니다.가급적 해당 품질 수준의 가격을 추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 측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적용�사례

① 가격/원가 통제로 인해 일반 시장의 차선 서비스 보다 원재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결식아동을 위해 도시락의 제조원가율을 높인 도시락 사회적 기업

② 일반 시장의 서비스에는 없는 재화/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요양환자를 위

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여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사회적 기업

③ 대인서비스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업계 평균보다 더 지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경

우: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사에게 업계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사회적 기업



Ⅱ.� 고용�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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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등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을 ‘노동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고용 성과란 노동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편익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

사회적 기업이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경과성�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이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훈련, 적극적 취업 알선 및 연계를 통해 일반 노동시

장의 다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제외)� 사회적�기업� 취업� 후� 창업� 성과� (→사회생태계�성과� 6~7번� 문항으로�측정)

직접 고용 이후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 고용을 

통한 경력 및 기술 축적 뿐 아니라,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컨설팅, 자본지원 등을 제공

하여 실제 창업을 이뤄낸 성과를 의미합니다. 본 성과는 고용이 종료되고 창업 이후에 발생하는 

성과로서 사회생태계 성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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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고용

측정지표:� 직접� 고용을�통한� 취약계층�근로자의�소득� 증진� 성과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킨� 성과입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노동취약계층의�근로소득� �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의� 근로소득)�

시스템� 입력� 문항

고용�성과� 문항� 1번

사회문제

근로의욕은 있으나 신체나 연령, 경력, 시장상황 등의 제약에 의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노동 시장에서 실업상태이거나 불

안정한 일용직 근로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전 보다 높은 수

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수준의 차이를 사회적 기업의 고용 성과로 측정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고용을 통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추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취업 

전후(前後)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합니다. 즉 근로소득 증가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 증가분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절감분, 세수

(소득세) 확대 효과를 모두 포함합니다. 앞서 성과측정 원칙에서 소개한 이해관계자 원칙을 살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질적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소

득 증대로 인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의식주 생활 및 건강의 개선, 사회적 관계의 개선 등을 의미

합니다.  

<그림� 11>� 사회적기업의�고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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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동취약계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노동취약계층은 심신

의 건강상태, 경제수준, 학력 및 기술 등을 이유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거

나, 노동 시장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노숙

자 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

람을 노동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의된 노동취약계층 유형 가운데 2-3개 유형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

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 성과 측정 시에는 사회적 기업의 미션에 비추어 우선적인 고용대상의 

유형에 준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주 사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준고령자

이면서 동시에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한 경우, 목표대상은 중증 지체 장애인이 우

선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보고, 이에 준하여 고용 성과를 측정합니

다. 

일반저소득층(20세� 이상∼60세� 미만) 장애인

저소득층은� 월평균�가구소득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연령은�

20세� 이상~60세� 미만으로�제한합니다.� 이� 외의�

연령은� 청소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분합니다.�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성과는�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3∼6급)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장애유형은� ‘주된� 장애’에� 따라� 판단합니다.

준고령자(만60세∼64세)1) 고령자(만65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은� 갖추고�있으나�

은퇴� 시점을�지남으로써� 노동의�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입니다.

고령으로�인해� 체력이�약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어려운� 자입니다.

기타 기타_탈학교�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출소자,� 여성가장,�

청년장기실업자�등을� 포함하며,� 일반저소득층에� 준한�

취약계층으로� 이해합니다.

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등� 학교로�

돌아가기�어렵고� 자립의� 필요가�있는� 청소년도�

노동취약계층에�포함합니다.�

기타_노숙인 기타_저개발국� 현지의�취약계층�근로자

주로� 일정한�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쉼터나�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외국인�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외국인�노동취약계층� 또한� �

고용� 성과로�인정합니다.�

<표� 10>� 노동취약계층�유형

1)� 고용노동부에서는� 준고령자� 기분을� 55~65세까지로� 정하고�있습니다만,� 통계를� 활용해�사회적� 기업� 이전소득을� 추정한�
결과,� 55세-60세까지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게� 산출되어,� 사회적� 기업� 진입그룹으로� 보기에� 적절치�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제도에서는�일반저소득층� 근로자� 범위를� 60세� 미만으로,� 준고령자의�범위를� 60세� 이상�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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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의� 설정

①�사회적�기업� 취업� 이후(後)의� 근로소득

고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근로소

득를 계산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정의하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급여 및 고용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개인 및 사회적 편익으로 수렴되는 4대 보험 

및 급여성 제공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및� 성과급 소득세/주민세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근로소득입니다. 
⋅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과급: 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보통 기
업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주민세는 우리 사회의 조세 편익으로서 사회성
과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개인� 및� 사업자� 분담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입니다. 소득에 기반한 연금 및 보험제도로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 분담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나누
어집니다. 소득 발생에 따라 보험 및 연금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사회성과로 간주합니다. 

⋅종업원 또는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교육비 보조금)
⋅종업원의 진료비 부담액
⋅불우종업원에 대한 생계비 또는 학비 보조금
⋅종업원에 대한 법인 부담금 이외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자가운전보조수당 중 월 20만원 초과액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 비용 상당액

(여비교통비) 초과액

<표� 11>� 사회적�기업� 취업� 이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②�사회적�기업� 취업� 이전(前)� 근로소득의�추정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업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기 이전의 소득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취약계층 근로자 전원의 취업 이전 소득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전 소득 수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과 측정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매년 발표되는 소득관련 국가통계를 기준 값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소득통계 자료

를 통해 성별, 연령,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과인센티브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민소득통계 자료인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

사>2) 및 <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 유형별 이전 소득을 일괄산출하고 있

습니다. 

사회적 기업 취업 이전 근로소득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에 어떤 사

미만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본� 통계조사를� 통해� 도출된� 값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보기위하여,� 저소득층� 가구를�주� 표본집단으로� 하는� <복지패널�
조사>의� 평균� 소득� 값을� 추출하여� 비교한�결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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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진입하는지 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인 ‘종사상 지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는 그룹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노동취약계층별로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는 대상그룹을 <표 12>와같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취약계층 유형의 특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는 사람

들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할�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 가족� 종사자를�포함하여�일정기간�주� 임금,� 급료,� 수수료,� 이익�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모든�

사람.�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계약을�체결하여�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사람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하루하루�일자리를�찾지� 않고� 상시적으로�고용돼� 있는� 근로자.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보장된� 정규직과는�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용직� 통상� 근로와는�달리,� 하루를� 단위로�지급하는�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제공하여�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위해� 일한� 사람

종업원� 없는� 자영업� 종업원을� 두지� 않고� 고용주�단독으로�운영되는�자영업

종업원� 있는� 자영업� 고용주� 외�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등� 노동을� 제공하나� 급여� 없거나� 급여의� 정함이�없는� 사람

실업자� 적극적으로�일자리를�구하였으나� 수입이�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못한� 사람.� 일자리만�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사람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의�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표� 12>� 경제활동인구� 구성

① 우선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하는 대상은 경제적 필요가 높은 대상일 것

을 전제하여, 고령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은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60%에 미치

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제한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별� 저소득자� 판단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19년� 3/4분기)
1,887,791 3,424,735 5,255,306 6,004,259 6,438,949

가계소득의� 60% 1,132,674 2,054,841 3,153,183 3,602,555 3,863,369

<표� 13>� (참고)저소득자의� 판단� 기준(2019년� 3/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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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떤 취약계층에서든지 전체 그룹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및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진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적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상용직)나 종업원

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유인이 적

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③ 일반저소득층, 준고령자, 기타 취약계층 근로자3)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합니다. 

생산가능 인구임에도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ex. 학생, 전업

주부 등)는 사회적 기업의 노동시장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령자의 경우,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보다는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의 저하로 부득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⑤ 장애인도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고

령자에 중복되어 포함되므로, 65세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각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무소득(0원)을 반영하여 각 유형별 월평

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평균값을 산출할 때에는 성별,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단 이 산출방법에서 활용되는 통계표본은 근무 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월소득 평균값입니다. 이 

값은 해당 유형이 한 달 동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근로기회만을 반영한 평균 소득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풀타임/파트타임의 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얻어지는 월소득에 대한 

정보이므로 시간단위 근로소득에 대한 proxy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3)� 노숙인,� 청소년,� 해외� 현지근로자는�기타� 취약계층에서�제외.� 이유는� 아래� 별도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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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유형

적용기준

일반

저소득자

준고령자

(60-64세)

고령자

(65세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노숙자

청소년/

저개발국

근로자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 Ⅹ ○ ○

정신

장애

유형

평균

소득

소득

없음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상용직 Ⅹ Ⅹ Ⅹ Ⅹ Ⅹ

임시직 ○ ○ ○ ○ ○

일용직 ○ ○ ○ ○ ○

비임금

근로자

종업원없는�자영업 ○ ○ ○ ○ ○

종업원있는�자영업 Ⅹ Ⅹ Ⅹ Ⅹ Ⅹ

기타 ○ ○ ○ ○ ○

실업자 ○ ○ ○ ○ ○

비경제활동인구 Ⅹ Ⅹ ○ ○* ○*

사회성과�감가/일몰�기준�

적용여부(채용�후� 5년� 기준시)
감가** 감가

적용

없음

적용

없음
감가 일몰 감가

**� 예외적� 적용�
경력단절여성� 및� 장기청년실업자 3년후�일몰

<표� 14>� SE� 취업� 이전� 평균소득� proxy� 산출시,� 취약계층�유형별� 적용되는� 기준(사회적� 기업�노동시장�진입� 대상)�

시간제�근로의�고용성과�측정

사회적 기업의 고용정책이나 전략 또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선호에 의해  

시간제 방식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proxy를 적용합니다. 

Proxy� 적용� � 조건 Proxy� 적용� 값

취약계층� 유형별

월평균� 근로소득

(A)

월평균� 근로소득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나눈�

시간보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긴� 경우
(A)

월평균� 근로소득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나눈�

시간보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짧은� 경우
최저임금� ×� 근로시간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없이 (A)

<표� 15>�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이전소득� Proxy�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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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직접 고용을 통한 사회성과는 기본적으로 앞의 ①과 ②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

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직접 고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취약성labor vulnerability이 

소멸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력 향

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

정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대한� 고용� 성과� 감가depreciation,� 減價� 적용:� 채용� 후� 5년� 초과� 시

저소득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될 경우 수년간 일하면서 번 돈으로 저소득 상태에서 벗

어나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만큼 직무기술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의 생

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월 100만원 정도를 벌던 남성 저소득

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면서 매월 16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 

남성은 저소득층 상태를 벗어나게 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생산인력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회적 기업 취업 이전소득과 현재의 근로소득간의 격차만큼 실

제 고용 성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근무를 통하여 노동취약성이 개

선되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고용 성과가 그만큼 감가(減價)되는 셈입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노동취약성이 개선되는 시점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일 사회적 

기업에 5년 정도 근무한 자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얻을 수 있

을 만큼 노동취약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단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이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노동취약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 취업 이전 소득’을 그대로 반영합니

다. 

경력단절여성과�장기청년실업자에�대한� 고용� 성과� 일몰sunset,日沒적용:� 채용� 후� 3년� 초과� 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는 노동취약성이 다른 취약계층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먼저 근로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합니다. 둘째, 노동취약성의 원인이 근로자의 노동

능력의 취약성(가구의 소득수준, 신체적⋅지적 장애 또는 노화, 낮은 교육/기술정도, 사회적 낙인 

등)이 아닌 노동시장의 제약(낮은 취업기회)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노동취약상태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노동취약계층

의 경우 취업이 되더라도 취약성의 원인이 상당한 시간을 지나야 해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한 이들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노동력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빨리 누리게 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및 장기청년실업자였던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채용 된 

뒤 3년이 초과하면 이들의 노동취약상태는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고용 성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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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이전소득� proxy와� 성과일몰

노숙자는 근로 의욕이 현저히 낮고 정신적 장애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처와 신원이 

뚜렷하지 않아 이러한 장애를 증빙하기는 어렵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삶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그룹에 속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노숙자의 이러한 상태를 정신질환 관련 장애인 수준으

로 보고 이전소득 proxy를 정신질환 관련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으로 설정합니다. 

반면 노숙인의 노동취약성은 연령이나 신체적 상태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중증 장애인에 비하

여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노숙인이 취약상태에서 벗어

났다고 보고 일반 취약계층에 준해서 감가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시점에 증빙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중증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 노동취약성을 다시 파악하여 관련 proxy를 적용합니다. 

청소년�및� 저개발국�현지근로자의�이전소득� Proxy와� 성과일몰

청소년과 저개발국 현지근로자의 경우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전 소득을 0원

(무소득) 일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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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성� 일자리(사회적� 기업� 취업� 후� 이직)

측정지표:� 취약계층�근로자에�대한� 적극적인�지원으로�일반� 노동시장에�진입시킨�성과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을� 함으로써� 실제� 이직이� 이루어져� 일

반� 노동� 시장에� 진입시킨� 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해당�노동�취약계층의�노동가능상태에서의�평균�근로소득� �노동취약계층의�사회적�기업�지원�이전의�근로

소득)�

시스템� 입력� 문항

고용�성과� 문항� 2번

사회문제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한 후 전문화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타 사회적 기업에 취업

하거나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노동취약계층의 근로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학습 기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업

에 도움이 되는 기술 훈련이나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또는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목적으

로 사회적 기업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경과성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표대상

해당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근로자

Proxy의� 설정

경과성 일자리(사회적 기업 취업 후 이직) 성과란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교육 또는 경과성 일

자리(징검다리) 제공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노동가능상태’가 되도록 지원한 

성과입니다.

‘노동가능상태’란 해당 취약계층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벗어나 임시직, 일용직, 종업

원 없는 자영업 등 최소한의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지원 성과는 ‘노동취약상태’였던 근로자가 실제 고용됨으로써 얻게 된 전체 편익 가운데, 취

약계층 근로자가 ‘노동가능상태’에 이르도록 한 기여분에 대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Proxy� 1:� 노동취약상태

앞서 직접 고용 성과에서 사회적 기업 취업 이전소득으로 추정한 proxy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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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2:� 노동가능상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해당 계층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가능상태’의 proxy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12>� 경과성� 일자리�성과� 측정� 구조

적용

경과성 일자리(사회적 기업 취업 후 이직) 성과는 취약계층 근로자 이직 후 1년 동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본 지표가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이직에 기여한 성과

이기 때문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성과는 해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한 기업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예외:� 고용� 후� 창업� 등� 간접고용과�유사한�생산자�지원성과

사회적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 하지는 않으나 취약한 생산자 또는 생산조직을 거래/지원/협

력 등의 방식으로 도움으로써 고용에 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성과는 사회생태계 성과로 분류합니다. 

관련�측정지표

사회생태계�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일자리�기회� 제공

7.� 취약생산자에게�추가거래�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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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을� 통한� 돌봄성과의� 측정

측정지표:� 중증장애인�고용을�통한� 돌봄서비스�대체� 성과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무시간동안� 발생하는� 돌봄� 대체� 효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중증장애인� 연간� 총근무시간� ×� � 주간보호시설의�시간당� 이용비용

시스템� 입력� 문항

고용� 성과� 문항� 3번

사회문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도움이 필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근로자의 활동

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일정한 돌봄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로자는 활동 상의 편익을 얻

고,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역사회도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대상

해당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Proxy의� 설정

중증장애인�연간� 총근무시간

각 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의 총합을 의미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의�시간당�이용비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돌봄효과는 근로환경과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본 

제도에서는 보수성에 원칙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국내 주간보호시설의 평균적인 이용비용

(시간당)을 일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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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고용제도에�따른� 고용� 성과의� 측정�

측정지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등� 취약계층�고용과�관련한�제도에�근거한�직접� 고용� 성과

장애인�연계고용제도�등�취약계층�고용과�관련한�제도에�근거하여�운영되는�사회적�기업의�고용�성과는�직접�

고용� 성과와� 동일하게� 측정합니다.

시스템� 입력� 문항

고용�성과� 문항� 1번

연계고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

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장애인 의무고용제

도). 그러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

해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표적인 제도로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기업운영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고용 성과를 일반적인 직접 고용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제도의 기여분을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

고용의무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립작업장에 생산 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감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림� 1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

성과를 다른 직접 고용 성과와 동일하게 측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이 목적이 아닌 고용의무부담사업주가 고용

책임을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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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유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편익이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직접 상응하는 

보상형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실제 거래 관계에서 살펴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부터 고용의무부담사업주가 필요한 제품/

서비스 구매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거래매출은 구매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이것이 대체고용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물론 본 제도를 통해 고용의무부담사업주가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장애인 고

용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정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자본유입 전략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보장이 고용유지와 창출에 직

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 따라서 연계고용제도는 ‘사회성과에 대한 직접적 상응 관계가 없는 지원’으로서 앞서 제시한 

사회성과 보상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고용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회사형�표준� 사업장�제도

고용의무사업주母會社, parent company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subsidiary 

company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s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

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

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림� 1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경우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 일정 부분을 모기업을 통해 

출자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회사인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직접 상응하는 보

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접 고용 성과와 동일하게 성과를 측정합니다.



Ⅲ.� � 환경�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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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성과입니다. 

소비자원의�절감節減:� 재활용을�통해� 신제품�생산에�필요한�자원의�소비를�줄이는�성과

잔존가치는 있지만 현 소유자에게는 쓸모를 다한 특정 제품을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된 제품을  

분해, 가공하여 다른 제품의 재료나 부품으로 다시 활용하면 신제품의 생산을 대체하고, 신규 자

원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재료나 제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원재료의 가치(가격)를 환경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저감低減:환경에�대한� 영향이�낮은� 생산방식을�선택하여�환경오염을�줄인� 성과

인간의 활동, 특히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과정은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오염물질은 인간의 생활과 건강, 그리고 대기, 토양, 물 등 지구환경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

리 사회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

불하게 됩니다. 이를 환경비용Eco-cost이라고 합니다. 즉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

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나 생산기술보다 환경비용을 덜 요구하

는 생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적 편익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재활용하면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원 채굴이나 물리적 변형, 화학적 처리 등 재료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소모되는 석유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경우, 결과적으로 석유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비용을 실제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기본적으로 EU의 지원 아래 Netherlands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Eco-cost DB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저감성과를 측정합니다.

환경성과� 창출방식 개념
자원

절감

오염

저감
재사용

reuse

사용후� 제품의�재사용을�위한� 간단한�조치(단순� 청소� 및� 정비)만을� 한� 후�

잔존� 수명만큼�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 ○

재제조

remanufacturing

사용� 후� 제품을� 체계적으로�회수,� 분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등의�

과정을� 거쳐� 동일� 신규� 제품으로� 만드는�방식
○ ○

재활용

recycle

폐제품/부품을� 수거하여� 원래의� 잔존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 ○

재생가능� 자원� 및

친환경적� 생산프로세스

비재생물질을�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원을�사용하거나,�

생산공정을�줄임으로써� 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
○ ○

생태계� 복원력�강화
생태계에서�발생하는�여러� 교란으로� 발생하는� 손상을�스스로� 빠르게�

이겨내고� 회복하는� 능력을� 강화시킨� 성과

방식에�따라�

다르게�적용

<표� 16>� 친환경�대체자원/에너지� 판단� 기준:� 재생/비재생� 물질� 및� 에너지원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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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사용

측정지표:� 제품의�재사용을�통한� 소비자원�절감� 성과와�환경오염�저감� 성과

재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환경오염을�줄인� 성과를�측정합니다.

표준식

소비자원� 절감성과� =� 중고제품�거래가격� ×� 해당제품의� 재료비� 비율

환경오염� 저감성과�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비율)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거래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시스템� 입력� 문항

환경�성과� 문항� 1번

재사용reuse의�개념

재사용이란 사용 후 제품used item을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조치만을 한 후 제품의 잔존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고 물품을 중개하는 사회적 기업은  신규 제품 생산으로 인한 자원의 소비와  환

경오염의 발생을 줄이는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림� 15>� 재사용의�개념�

1)� 소비자원� 절감� 성과

A라는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reuse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을 새로 생산하지 않는 억제효과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 될 재료가 자연자원 상태로 보존됩니다. 그렇다

면 이렇게 자원소비를 줄인 가치는 어떻게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Proxy� 1:� 소비되지�않는� 자원(재료)의� 가치

일반�시장가격�직접� 조사� 방식의�한계

소비 자원을 절감시킨 성과의 화폐가치는 소비하지 않게 된 재료(자원) 그 자체의 가격입니다. 그

렇다면 재료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절감된 재료의 양만큼 곱하면 됩니다. 제품의 재사용을 통

해 플라스틱 2kg의 자원소비를 줄였고, 플라스틱의 시장가격이 kg당 1만원 이라고 한다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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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감 성과는 2만원입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명쾌하지만, 실제 측정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제품에는 수많은 재료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모두 

조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시장가격은 거래단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실제 1회의 거래에서 플라스틱을 1kg을 구입할 때와 1ton을 구입할 때 가격차이가 정확이 

1000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 단위를 어떻게 정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품의�재료비�비율� 적용

가격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제품의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재

료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의 가격이 10만원 일 때, 자전거

의 가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라고 한다면 재료비는 4만원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를 통해 재료비/제조간접비/부가가치 등의 생

산액 구성요소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각 

제품의 평균적인 재료비 비중을 산출하여 DB로 활용합니다.

<그림� 16>� 제품가격의� 구성

Proxy� 2:�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추정

재사용 제품은 이미 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 내구성 등에서 신

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잔존 가치만을 이전시킬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인 자전거의 총 내구연한이 20년이고,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 자전거의 내구

연한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자전거가 필요한 구매자는 중고자전거를 2회 구입해야 신제품 자전

거와 같은 이용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고자전거의 가치가 신제품의 가치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재사용 제품의 재료가 신규 자원의 소비를 1:1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

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1:0.5 수준으로 대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제품이 신제품을 대체하는 정도, 즉 중고제품에 남아 있는 가치인 잔존가치의 비

율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는 구매자가 그 제품을 소장하고 이용할 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

� Proxy� 1� � � =�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제품의�재료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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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기능이나 내구성 뿐 아니라 선호성(유행 또는 희귀성)과 같은 요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두 대의 중고 자전거가 동일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도, 한 쪽 제품에 유명인의 서명이 있다면 구

매자는 오랜 기간 그 제품을 소장하고 이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중고제품 가격은 더 높겠

지요. 따라서 잔존가치에 대한 정보는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중고제품의 잔존가치의 정도는 중고제품의 가격과 동

일하다고 보고, 잔존가치비율은 신제품의 가격 대비 중고제품의 거래가격의 비로 산출합니다.

측정�표준식

재사용을 통한 소비자원 절감 성과의 표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고제품의 거래가격과 해당제품의 재료비 비율 정보를 통해 재사용을 통한 자원소비 절

감 성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제품유형의 재료비 

비율 DB를 제공합니다.

환경� 성과� 측정지표의�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의�구성단위를� 왼쪽의�그림과�

같이� 제품의�구성을� 구분합니다.

제품이란�하나� 이상의�기능을� 가진� 최종적인�생산물입니다.

부품은� 제품을� 구성합니다.� 제품의� 작동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재료는�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그� 자체는� 기능을�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료가� 가지는� 성질에�따라� 부품이�기능을� 갖게� 됩니다.�

본� 측정식에서� 제품/부품/재료는�구성요소냐(하위),� 구성요소의�

결합물이냐(상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표� 17>� (참고)� 제품과� 구성요소� 개념의�이해�

소비자원� 절감성과� =�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

proxy� 1 � proxy� 2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제품의�재료비� 비율 ×�
proxy� 1

중고제품의�거래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 proxy� 2

= 중고제품� 거래가격� ×� 해당제품의� 재료비�비율

� proxy� 2� � � =�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

=� 중고제품의�거래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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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저감� 성과

재사용 전문 사회적 기업은 신규 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

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에 쓰이는 재료의 환경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고제품이 신제품을 대체하는 정도, 즉 잔존가치의 비율을 곱하여 환경성과를 

계산하게 됩니다.

Proxy� 1:� 중고제품�주� 재료의�환경비용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의 Eco-cost DB를 환경비용 측정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DB는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와 관련한 환경비용 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측정시스템을 통해 중고제품으로 소비가 대체되는 재료

(물질)의 환경비용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게 단위

(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제품 재료의 무게 정보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제품 1개를 구성하는 재료가 다양할 경우 가장 많이 투입된 재료, 즉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추출합니다. 

proxy� 2:�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추정

앞서 살펴본 대로 중고제품은 신제품을 100%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비용도 잔존가치 비율

만큼 인정합니다. 중고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은 중고제품 가격이 신제품 평균가격에서 차지

하는 비중4)을 의미합니다.

측정�표준식

환경오염� 저감성과� =� 중고제품�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

proxy� 1 � proxy� 2

= 중고제품�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 거래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proxy� 1 � proxy� 2

4)� 잔존가치비율� 추정� 산식은� p.66�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 추정>� 참조

중고제품의�잔존가치비율� =� � 중고제품� 거래가격� � /� 신제품� 평균� 가격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해당� 재료의�단위당� Eco-cost� ×� 재료의� 양(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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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제조

측정지표:� 재제조를�통한� 소비자원�절감� 성과와�환경오염�저감� 성과

재제조를� 통해� 신규� 부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환경오염을�억제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소비자원� 절감� 성과�

� � � � =� 재제조� 제품의�가격� ×� 해당제품의�부품비� 비중� ×� 중고부품비의�비중� � ×� 해당� 부품의� 재료비�비율

환경오염� 저감� 성과�

� � � =� 중고부품�재료의� Eco-cost� � ×� 재제조� 제품� 거래가격� /� 신제품� 평균� 가격

시스템� 입력� 문항

환경�성과� 문항� 2번�

재제조remanufacturing의�개념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used item을 체계적으로 회수, 분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동일 신규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제품product을 분해하여 이중 잔존가치가 존재하

는 부품component을 골라내어 신제품의 부품으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품의 재사용’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재제조� 과정

1)� 소비자원� 절감� 성과

재제조를 통한 소비자원 절감 성과를 측정하는 산식을 보기 전에, 우선 재제조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품은 하나 이상의 재료로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은 부품의 (구입)가격과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비용인 제조비, 그리고 부가가치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부품의 가격에는 재료의 (구입)가격과 이 재료를 결합해 부품으로 만드는 비용

인 제조비, 그리고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는 <그림 1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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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제품의�가격구조�

재제조는 제품의 구성요소의 일부, 즉 부품 단위에서 재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서 재사

용reuse의 경우와 같은 원리를 재제조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roxy� 1:� 중고부품의�거래가격�

사회적 기업은 재제조를 위하여 중고부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사용 후 제품을 직접 수거, 분해하

여 중고부품을 구하기 때문에 중고부품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

업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중고부품의 가격을 추정해야 합니다.

재제조 제품의 가격구조는 다음 <그림 19>와 같습니다.

제품�재사용을�통한� 소비자원� 절감성과� � =� 중고제품�거래가격� × 해당제품의�재료비� 비율

⟱
부품�재사용을�통한� 소비자원� 절감성과� � =� 중고부품�거래가격� × 해당부품의�재료비� 비율

proxy� 1 proxy� 2



사회성과인센티브�측정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그림� 21>� 재제조제품의�가격구조�

재제조 제품의 총 부품가격(D)

=재제조 제품 가격(G) X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F)

재제조 제품 가격(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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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에 따라 중고부품의 가격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추정에�필요한�정보

① 제제조 제품의 가격(G): 사회적 기업이 판매하는 재제조 제품의 판매가격

②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F): 사회적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부품비 비중은 측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에서 해당 제품이 속한 제조업 세부항목을 선택하

면 확인이 가능함

③ 중고 부품비의 비중(E): 사회적 기업이 제품 생산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중 중고 부품을 확보(수거, 분해, 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비중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직접 측정하여 적용

위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중고부품의 거래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Proxy� 2:� 해당� 부품의�재료비�비율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를 통해 재료비/제조간접비/부가가치 

등의 생산액 구성요소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근거

로 각 제품/부품의 평균적인 재료비 비율을 산출하여 DB로 활용합니다. 이 DB에서 해당 부품이 

속한 제조업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정�표준식

정리하자면, 재사용을 통한 소비자원 절감 성과의 표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부품의� 거래가격 =� 재제조� 제품의� 총� 부품가격� × 중고부품비의� 비중

proxy� 1 (D) (E)

= 재제조�제품의� 가격 × 해당� 제품의� 부품비�비중 × 중고부품비의� 비중
(G) (F) (E)

소비자원� 절감성과�

=� 중고부품의� 거래가격 × 해당�부품의� 재료비� 비율
proxy� 1 � proxy� 2

= 재제조�제품의� 가격� ×� 해당제품의� 부품비� 비중� ×� 중고부품비의� 비중� � × 해당�부품의�재료비�비율

proxy� 1 � pro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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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저감� 성과

사회적 기업은 재제조, 즉 부품의 재사용을 통하여 신규 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

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환경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제조 제품이 신규 제품을 대체하는 정도, 즉 재

제조 제품의 잔존가치비율을 곱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Proxy� 1:� 중고부품�재료의�환경비용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를 환경비용 측정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측정시스템을 통해 중고부품의 사용으로 소비가 대체되

는 재료(물질)의 환경비용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

게 단위(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부품 재료의 무게 정보

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부품 1개를 구성하는 재료가 다양할 경우 가장 많이 투입된 재료, 즉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산출합니다. 

Proxy� 2:� 재제조�제품의�잔존가치비율�추정

앞서 살펴본 대로 중고제품은 신제품을 100%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비용도 잔존가치비율만

큼 인정합니다. 

측정�표준식

환경오염� 저감성과� =� 중고부품�재료의� Eco-cost� × 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비율

proxy� 1 � proxy� 2

= 중고부품�재료의� Eco-cost� × 재제조�제품�거래가격� � /� 신제품�평균�가격

proxy� 1 � proxy� 2

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 해당� 재료의�단위당� Eco-cost� ×� 재료의� 양(kg)

재제조� 제품의�잔존가치비율� =� 재제조� 제품� 거래가격� � /� 신제품�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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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측정지표:� 재활용을�통한� 소비자원�절감� 성과와�환경오염�저감� 성과

재활용을� 통해� 신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억제한� 성

과를�측정합니다.

표준식

소비자원� 절감� 성과�

� � � (Process� A형)� =� 중고부품�거래가격� ×� 해당부품의� 재료비� 비율

=� 중고재료�거래가격� ×� 해당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 � � (Process� B형)� =� 재활용� 제품의� 시장가격� ×� 해당제품의�부품비� 비중� ×� 재활용� 부품비의�비중�

×� 해당� 부품의� 재료비�비율

환경오염� 저감� 성과�

� � � (Process� A형)� =해당재료� 기존� 폐기� 방식의� Eco-cost� � 해당재료의� 재활용� 방식의� Eco-cost

� � � (Process� B형)� � =� 신제품� 생산시의� Eco-cost� � 재활용� 제품� 생산시의� Eco-co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입력� 문항

환경�성과� 문항� 3-1,� 3-2번� (Process� A형)�

환경� 성과� 문항� 3-3,� 3-4번� (Process� B형)�

재활용�방식의�개념

재활용recycling이란 폐제품이나 부품을 수거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의 원료material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원의 소비와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재활용�프로세스�범위에�따른� 구분

① Process A형: 사회적 기업이 폐제품/부품을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쓸 

수 있도록 재료화함으로써 신규 자원 소비를 줄인 성과입니다.

② Process B형: 폐제품/부품을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원재료화를 통해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

하여 신제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신규 자원 소비를 줄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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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재활용� 프로세스에� 따른�구분�

1)� 소비자원� 절감� 성과

①� Process� A형:� 원재료화를�통한� 소비자원�절감성과

사회적 기업이 재활용 process의 일부 즉 폐제품/폐부품을 수거 및 가공하여 다른 제품의 재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기업이 재활용하여 만든 재료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5). 그러나 재료 단위, 부품 단위의 거래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된 재료의 소비자원 절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process A형 사회적 기업은 재료의 재사용 또는 부품의 재사용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재사용 성과 및 재제조 성과의 산식을 준용하여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부품/재료�재사용시�산식

Proxy� 1:� 중고부품/재료�거래가격

⋅(부품)사회적 기업이 실제 판매한 중고부품의 거래가격(=단가×총거래수량)을 적용합니다.

⋅(재료)사회적 기업이 실제 판매한 중고재료의 거래가격(=단가×총거래수량)을 적용합니다.

5)� 특히� 부품/재료가�타� 기업으로�전달되어�전량� 그대로�재사용�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는�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는�등� 재료의� 일부만� 재사용�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측정� 기업이�모두� 확인하기� 어려움.�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부품단위의� 거래사실을�근거로� 부품이� 모두� 재사용� 된� 것으로�간주함.�

제품�재사용을�통한�소비자원�절감성과� � =� 중고제품� 거래가격� × 해당제품의� 재료비�비율

⟱
부품�재사용을�통한�소비자원�절감성과� � =� 중고부품� 거래가격� × 해당부품의� 재료비�비율

proxy� 1 proxy� 2

⟱
재료�재사용을�통한�소비자원�절감성과� � =� 중고재료� 거래가격� × 해당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proxy� 1 pro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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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2:� 해당부품의�재료비�비율/해당재료의�원재료비(광물)� 비율

⋅(부품) 재제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재활용을 위해 분리, 판매한 부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제조업의 재료비 비율 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이 속한 영역의 제조업 항목을 선택하여 재료비 비율을 적용

합니다.

⋅(재료) 수거한 폐제품/폐부품에서 일부 재료를 분리해 재활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리된 

재료material 수준에서 대체하는 자원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

(통상 광물단위)의 가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시스템에서는 광공업을 포

함한 여러 층위의 제조업 재료비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Process� B형:� 재활용�제품� 생산을�통한� 소비자원�절감성과

이 경우는 폐제품의 수거부터 분리, 재료화 및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일 사회적 

기업이 모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 기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재활용 제품의 경우, 재제조와 유사하게 제품의 구성요소의 일부 즉 부품이 단위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사용, 재제조가 동일 신규 재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과 달리(플라스틱→

재생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에는 재료의 재사용을 통해 다른 재료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따

라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 부품이 실제 어떤 신규 부품과 재료의 소비를 억제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재활용�재료를�통해� 소비되지�않는� 자원(재료)의� 가치

제품을 분해하여 일부 재료나 부품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하여 새로 소비할 필요가 없어진 재료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xy� 1:� 재활용�부품의�거래가격�추정

재활용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기존 제품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의 재활용을 통하여 확보합니

다. 재활용을 통해 대체되는 재료, 즉 소비가 줄어든 재료(자원)의 실제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가격을 추정합니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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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재활용부품의� 거래가격� 추정�

<그림 21>에 따라 재활용 되는 부품의 가격을 구하는 식(B)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부품의� 가격 =� 재활용� 제품의� 총� 부품가격� × 재활용� 부품비의� 비중

proxy� 1 (D) (E)

= 재활용�제품의� 가격 × 해당� 제품의� 부품비�비중 × 재활용� 부품비의� 비중
(G) (F) (E)

가격�추정에�필요한�정보

① 재활용 제품의 가격(G): 사회적 기업이 판매하는 재활용 제품의 판매가격

②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F): 사회적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부품비 비중은 측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에서 해당 제품이 속한 제조업 세부항목을 선택하

면 확인이 가능함

③ 재활용 부품비의 비중(E): 사회적 기업이 제품 생산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을 확보하는데 드

는 비용 중 재활용(=중고)부품을 확보(수거, 분해, 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비중으로서, 사

회적 기업이 직접 측정하여 적용

위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재활용 부품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Proxy� 2:� 재활용�부품으로�대체된�기존� 부품의�재료비�비율(C)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를 통해 재료비/제조간접비/부가가치 

등의 생산액 구성요소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근거



사회성과인센티브�측정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로 각 제품/부품의 평균적인 재료비 비율을 산출하여 DB로 활용합니다. 이 DB에서 기존의 일반 

신제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품이 속한 제조업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정�표준식

정리하자면, 재활용을 통한 소비자원 절감 성과의 표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Process� C형:� 이미� 다른� 기업의� 활동을� 통해� 원재료화� 된� 재활용� 재료를� 구입해� 사용한� 경

우

이미 다른 기업이 Process A를 통해 만들어낸 재활용 원재료recycled materials를 구입하여 제

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재활용에 근거한 소비자원 절감성과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직접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재료화된 재활용 자원을 생산요소

로 선택한 것이므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소비 절감 성과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

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재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대체재료로서 재활용 재료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다음 장에 설명하는 ‘친환경재

료 및 생산과정의 이용 > 소비자원 절감성과’의 산식을 준용하여 측정합니다. 

2)� 환경오염� 저감� 성과

①� Process� A형:� 원재료화를�통한� 환경오염�저감� 성과

재활용 방식을 통해 폐제품을 수거하여 일부 재료의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화를 

하는 경우, 재활용된 재료가 정확히 어떤 제품의 재료를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일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된 구리가 신규 구리를 대체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아연이나 알

루미늄을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Process A형의 경우 재료의 폐기 과정(사용 후 과정)에서 Eco-cost를 줄인 성과를 

측정합니다. 즉 사용 후 구리를 매립 또는 소각의 방식으로 폐기했을 때의 Eco-cost와 재활

용 했을 때의 Eco-cost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환경오염 절감 성과로 측정6)합니다.

6)� 폐기� 과정만을� 비교하는� 것이� 환경오염� 절감�성과를� 다소�제한적으로� 측정하는� 면이� 있음.� 그러나� 앞� 각주에서처럼�

소비자원� 절감�성과에서는� 실제� 재활용량과�상관없이�재활용� 부품/재료의� 거래량�전체를� 재활용� 성과로�인정하는�

완화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써� 측정의�불완전성을� 일부� 상쇄하고자�함.

소비자원� 절감성과� = 재활용� 재료를�통해� 소비되지� 않는� 자원(재료)의� 가치�

=� 재활용� 부품의� 가격 × 재활용�부품으로�대체된�기존� 부품의�재료비�비율(C)
proxy� 1 � proxy� 2

= 재활용�제품의�시장가격� ×� 해당제품의�부품비�비중� ×�재활용�부품비의�비중 × 해당�부품의�재료비�비율

proxy� 1 � pro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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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식

환경오염�저감성과� =�
해당재료의�일반폐기방식�

Eco-cost�
- 해당재료의� 재활용�방식� Eco-cost

proxy� 1 � proxy� 2

②� Process� B형:� 재활용�제품� 생산을�통한� 환경오염�저감성과

기존 제품의 신규 재료를 사용 했을 때와 비교하여 재활용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환경오염이 

덜 발생하는 성과를 측정합니다. 

Proxy� 1:� 신제품�생산시의� Eco-cost

우선 기존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 Eco-cost를 값을 선택합니다. 재활용 방식과 생산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재활용 재료를 통해 대체된 주 재료의 단위당 Eco-cost를 선택합니

다. 여기에 대체된 재료의 총량(kg)을 곱합니다.

Proxy� 2:� 재활용�제품� 생산시의� Eco-cost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경우 Eco-cost를 값을 선택합니다. 재활용 방식과 생산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사용된 주된 재활용 재료의 단위당 Eco-cost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대체

한 재활용 재료의 총량(kg)을 곱합니다. 재활용 과정에 화학적 처리가 없고 단순 분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Eco-cost 값을 ‘0’으로 설정하여 반영합니다.

측정표준식

환경오염�저감성과� =� 신제품� 생산시의� Eco-cost - 재활용� 제품� 생산시의� Eco-cost

proxy� 1 � proxy� 2

③� Process� C형:� 이미� 다른� 기업의� 활동을� 통해� 원재료화� 된� 재활용� 재료를� 구입해� 사용한� 경

우

앞에서와 같이 이 유형의 성과는 다음 장에 소개하는 ‘친환경재료 및 생산과정의 이용 > 환

경오염 절감성과’ 성과로 보고 해당 산식에 준하여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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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재료� 및� 생산과정의� 이용�

측정지표:� 기존� 생산방식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원의� 소비

를�줄이고�환경오염을�줄인� 성과
비재생� 물질/에너지를� 재생가능물질/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

품을�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줄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입니다.�

표준식

소비자원� 절감성과

=� (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단위당� 재료� 가격�

� 사회적� 기업이� 대체한� 재료를�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자원가격)�

×� 사회적� 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환경오염� 저감성과

=� (기존� 재료� or� 생산과정을� 통한� 제품� 단위당� Eco� cost� � 사회적� 기업이� 대체한� 재료� or� 생산과정

을�통한� 제품� 단위당� Eco-cost)� ×� 사회적� 기업의� 총� 제품� 제공량

시스템� 입력� 문항

환경�성과� 문항� 4-1,� 4-2,� 4-3번

친환경�대체자원�또는� 생산과정의�사용의�개념

제품이나 재료를 재활용 하는 방식 외에 똑같이 신규 자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보다 친환

경적인 대체자원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뿐 아

니라 생산공정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포장/운송/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

경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제품보다 현저히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함으

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재료 

및 생산과정을 보다 친환경적인 재료 또는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성과

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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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정의 예시

물질/재료�

자원

Materials

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

단시일�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

생태순환이나�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수� 있는� 방대한�자원으로부터�

추출하는� 물질

농산물

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

비재생에너지원

(Nonrenewable�

energy� sources)

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

재생가능에너지원

(Renewable�

energy� sources)

에너지�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없는� 에너지원�

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

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

너지� 등

<표� 18>� 친환경�대체자원/에너지� 판단� 기준:� 재생/비재생� 물질� 및� 에너지원의�구분

구분
환경성과�창출방법�및�

예시

성과

구분

인정

여부
설명

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

비재생→재생가능
(플라스틱→나무�탁자)*

자원절감 ○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

오염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재생가능→재생가능
(일반� 면→옥수수면� 의복)

자원절감 Ⅹ 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

오염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제품으로

(1:� n� 대체)

비재생→재생가능
(플라스틱→천� 기저귀) 자원절감 ○

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

재생가능→비재생
(종이→플라스틱� 컵)*

오염저감 ○
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발생량도�감소재생가능→재생가능

*� 본� 표는� 대체자원을�통한� 환경성과� 창출의�이해를� 위해� 구조화하여� 설명한�것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각� 사례의�시장화� 여부를� 판단하며,� 시장화되었을� 경우� 사회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함(위� 예시� 중� 플라스틱�

탁자를�나무탁자로� 교체한�경우나,� 종이컵을�플라스틱컵으로�교체한� 경우� 등은� 이미� 시장화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함)

<표� 19>� 친환경� 대체자원를� 통한�환경성과�

1)� 소비자원� 절감� 성과

한정된 지구자원인 비재생물질 대신 지구순환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재생가

능 물질을 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면 지구의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가능

물질을 여러 단위를 써야 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가능 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

는 경우에도 소비된 자원 가치의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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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發電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

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에너지를 통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Proxy� 1:� 기존� 재료를�통해� 만들어진�제품/서비스의�단위당�재료� 가격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을 

반영합니다. 

가격추정방법

⋅ (제품) 제품 1단위에 투입되는 가격 =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비율 

⋅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가격 =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제품의 단

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비율

Proxy� 2:� 사회적�기업이�대체한�재료를�통한� 제품/서비스의�단위당�재료� 가격

사회적 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1단위를 만들기 위해 대체하여 사용한 재료의 가격을 반영

합니다.

가격추정방법

⋅ (제품) 제품 1단위에 투입되는 가격 =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비율 

⋅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가격 =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비율

Proxy� 3:� 사회적�기업의�총� 제품/서비스�제공량

사회적 기업이 측정연도에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제공량을 입력합니다.

측정표준식

정리하자면 친환경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합니다. 

소비자원� 절감성과 (재료,물질� 자원)

= ( 기존� 방식을�통해� 만들어진�제품/서비스의�단위당�재료� 가격

proxy� 1

- 사회적� 기업이� 대체한�방식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재료� 가격 )
proxy� 2

×� 사회적� 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prox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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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줄어든 에너지 비용의 총량을 소비자원 

절감 성과로 측정합니다. 

소비자원� 절감성과 (에너지�자원)

= ( 제품�1단위를�생산하기�위해�기존�방식을�통해�사용되는�단위당�에너지�자원의�가격

proxy� 1

- 사회적� 기업이� 대체한�방식을� 통해� 사용되는�단위당� 에너지� 자원의�가격 )
proxy� 2

×� 사회적� 기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
proxy� 3

2)� 환경오염� 저감� 성과

사회적 기업이 기존 시장의 생산방식 대비 친환경적인 자원이나 생산공정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성과가 발생합니다. 우선 기존 시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대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일반 면cotton 대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무가공면pre-treated cotton을 사용하여 사람과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습니다. 또는 생산공정, 포장, 운송, 폐기 등 생산과정process에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oxy� 1:� 일반시장이�이용하는�기존� 재료� 및� 생산공정의� Eco-cost�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동일/유사 기능을 갖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 시장이 주

로 사용하는 기존 재료(물질)또는 에너지의 환경비용을 Eco-cost DB를 통해 산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산량과 같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필요한 기존 재료 또는 에너

지의 양을 추정합니다.

Proxy� 2:� 사회적�기업의�대체� 자원(재료)� 및� 생산과정의�총� Eco-cost�

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는 재료(물질) 또는 에너지의 환경비용을 Eco-cost DB를 통해 산출합

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산량과 같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필요한 기존 재료의 

양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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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식

환경오염� 저감성과� =�
기존� 재료� 및� 생산과정의� 총� Eco-�

cost
-
대체한� 재료� 및� 생산과정의� 총�

Eco-cost
proxy� 1 � proxy� 2

= 기존재료� 및� 생산과정의�단위당� Eco-cost� ×� 사회적� 기업의� 총� 사용량

proxy� 1

-
대체한� 재료� 및� 생산과정의� 단위당� Eco-cost� ×� 사회적� 기업의� 총�

사용량

prox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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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통한� 환경� 성과

측정지표:� 기업활동을�통해� 지구생태계의�복원력를�강화한�성과

식물� 식재,� 야생동물� 보호,� 생태공간� 조성�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복원력(재생능력)

을� 높인� 성과입니다.� 현재� 나무식재를�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개발하였습니다.

표준식

측정년도에� 새로� 식재한� 나무와� 과거에� 식재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무의� 수령,� 수종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 ×� 수령,� 수종별� 나무수� ×� 탄소배출권�가격

시스템� 입력� 문항

환경�성과� 문항� 5번

생태계�복원력ecological� resilience의�개념

지나친 삼림 훼손, 무절제한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순환체계의 붕괴로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태계 복원력이란,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란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스스로 빠르게 이겨내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생태계의 자정능력, 재생

능력 등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탄소포집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숲 조성을 통해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생태계 복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태계�복원력�강화� 사례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한 사례로 나무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 대한 측정식을 개발하였습니다. 

나무식재를�통한� 온실가스�감축

사회적 기업이 조경이나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환경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경성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온실가스의 일종인 

탄소를 포집carbon sequestration하여 이를 산소로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이롭습니다. 따라서 

나무 식재의 양과 식재한 나무의 수령 등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을 사회성과로 측정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측정된 연간 총탄소포집량을 탄소배출권거래가격에 적용하면 화폐가치로 사회성과를 나

타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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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성과와� Proxy

최근 나무의 탄소포집량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수령과 수종에 따

른 탄소포집량 데이터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행한 자료7)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DB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성과 측정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용

나무식재를 통해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성과의 특성은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나

타난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가 죽거나 뽑히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온실

가스를 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나무를 식재한 시점부터 나무를 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동안은 사회성과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나무의 식재시점, 식재당시의 나무 연령, 수종에 따른 연간 탄소 포집량

을 kg 단위당 비용으로 변환하여 성과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무를 식재한 경우 측정산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7년 5년생 활엽수 20,000그루

2018년 6년생 활엽수 10,000그루, 3년생 침엽수 1,500그루 식재

2019년 5년생 활엽수 10,000그루, 5년생 침엽수 2,000그루 식재

7)� Method� for� Calculating� Carbon� Sequestration� by� Trees� in� Urban� and� Suburban� Settings,�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내� 연구자료는� 수종/수령에� 따른� 자료가� 없어�

본� 자료를�사용함.

2019년� 기준

활엽수� 나무�수

탄소포집량� 단위당�

화폐가치

(원/kg)

환경� 성과

활엽수

5년생

(2019년� 식재)
10,000그루 282 2,820,000

7년생

(17,18년� 식재)
30,000그루 375 11,250,000

칩엽수
5년생

(18,19년� 식재)
3,500그루 171 598,500

<표� 20>� 2019년� 나무를� 통한� 탄소포집� 성과�측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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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age)

활엽수 침엽수

�연간� 탄소포집량

(kg/y)�

탄소포집량�단위당�

화폐가치

(원/kg)

� 연간� 탄소포집량

(kg/y)�

탄소포집량�단위당�

화폐가치

(원/kg)

0 0.8� 88 0.45 46

1 1.23 125 0.68� 69

2 1.59 162 0.91� 92

3 1.95 199 1.14� 115

4 2.36 241 1.41� 143

5 2.77 282 1.68� 171

6 3.23 329 2.00� 204

7 3.68 375 2.32� 236

8 4.14� 422 2.64� 269

9 4.64� 473 3.00� 306

10 5.09� 519 3.36� 343

11 5.59� 570 3.73� 380

12 6.14� 626 4.14� 422

13 6.64� 677 4.50� 459

14 7.18� 732 4.91� 500

15 7.68� 783 5.36� 547

16 8.23� 839 5.77� 589

17 8.82� 899 6.23� 635

18 9.36� 955 6.68� 681

19 9.96� 1,015 7.14� 728

20 10.55� 1,076 7.59� 774

21 11.09� 1,131 8.09� 825

22 11.73� 1,196 8.59� 876

23 12.32� 1,257 9.09� 927

24 12.91� 1,317 9.59� 978

25 13.55� 1,382 10.09� 1,029

26 14.18� 1,447 10.64� 1,085

27 14.77� 1,507 11.18� 1,141

28 15.41� 1,572 11.73� 1,196

29 16.05� 1,637 12.27� 1,252

30 16.73� 1,707 12.82� 1,308

31 17.37� 1,772 13.41� 1,368

32 18.05� 1,841 13.96� 1,424

33 18.68� 1,906 14.55� 1,484

34 19.37� 1,976 15.14� 1,544

35 20.05� 2,045 15.77� 1,609

36 20.73� 2,115 16.37� 1,669

37 21.41� 2,184 16.96� 1,730

38 22.09� 2,254 17.59� 1,795

39 22.82� 2,328 18.23� 1,860

40 23.50� 2,398 18.87� 1,925

... ... ... ... ...

<표� 21>� 2019년� 나무의� 수령,� 수종별� 탄소포집량과�화폐가치(측정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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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대체성에� 따른� 환경� 성과의� 발생� 여부

대체성의�판단

옷은 한 명의 소비자가 여러 벌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재사용 옷을 한 벌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옷 한 벌을 구입하지 않는 효과가 실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내구성 

소비재로서 일반적으로 한 개를 구매할 경우, 다른 휴대전화는 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휴

대전화를 한 개 구입하면, 신규 휴대전화의 생산과 소비가 억제됩니다.  

시장화가 되지 않은 친환경 재료 또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대

한 소비를 실질적으로 억제(대체)하지 못한다면, 구입한 재사용 제품만큼 소비자원 절감이나 환

경오염 감소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화 여부와 함께 환

경 성과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대체성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제품의 경우, 대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용자가 1개 또는 소수의 제품만을 소유하는 제품(핸드폰, 자전거 등)

∙ 기본 용도 이외의 높은 부가가치요소(디자인, 브랜드 등)를 갖는 제품

∙ 재화 자체의 특성에 의한 대체성은 없다 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이 기업(B2B) 또는 정부(B2G)로서 

다른 목적으로 예정된 예산을 환경 성과를 위하여 집행한 경우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대체성 여부와 시장화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환경 성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5년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시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방식으로 

환경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시장화� 여부

시장화�됨 시장화� 되지� 않음

대체성�

여부

대체성� 있음
환경� 성과� 없음

(보상완료)
환경성과�있음

대체성� 없음
환경� 성과� 없음

(보상완료)

환경성과�없음

(보상완료)

<표� 22>� 시장화여부와�대체성� 여부를� 고려시�환경성과�판단

그러나 과다소비, 자원낭비가 심각함에도 여전히 사용가능한 중고물품을 충분히 재사용/재활용하

지 않고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재사용/재활용이 신규 소비를 100%까지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고물품을 구입하

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가처분 소득의 감소분만큼은 신규 소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환경성과 판단시 대체성 여부 적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Ⅳ.� 사회생태계�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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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계 성과는 취약지역의 소농/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 다른 사회적 기업의 소득

(수입)증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효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성과나 고용 

성과와 달리 사회적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성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 기여를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과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가격� 지불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 또는 농촌 지역의 빈농은 기존 시장에서는 가격 교섭력이 낮아 생산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지불 방식은 이들 영세 공급자에게 기존 

시장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또는 수입을 높여주는 성과입니다.

추가적인�거래� 기회� 확보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불안정하여 거래기회를 확보하기 힘든 취약지역/산업의 소농/소상공인

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입니다. 소농에 대한 계약거래

제 적용, 거래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을 관광상품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지역�커뮤니티�또는� 사회전체를�위한� 공공� 시민자산의�형성과�유지에�기여

사회적 기업 중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전체를 위한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표준화된 식보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응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생태계� 성과� 창출방식 �세부� 성과지표

공급사슬

생태계

추가

가격

지불

농산물� 직거래(국내� 소농) 국내� 소농의� 소득증진� 성과

공정무역(해외� 소농) 해외� 소농의� 소득증진� 성과

크라우드� 펀딩(단순기부형) 공익사업을�위한� 기부액�증대� 성과�

추가

거래

기회

공정무역(농업� 외� 공업,� 상업) 취약국가� 생산자의� 소득증진� 성과

공정여행(국내/해외) 취약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성과

크라우드� 펀딩(리워드형) 공익사업을�위한� 기부액�증대� 성과�

고용에� 준하는�일자리� 기회� 제공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성과

취약생산자에게� 추가� 거래기회�제공 취약생산자의� 소득증진� 성과

커뮤니티

생태계

공공시민

자산증대

문화예술� 자산보호 신진작가의�작품을� 통한� 소득증대�성과

비영리� 조직� 지원 공익활동� 지원� 성과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성과

<표� 23>� 사회생태계� 성과� 창출방식과�세부� 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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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직거래:� 국내� 소농과� 거래시� 추가가격� 지불

측정지표:� 추가적인�가격� 지불

국내�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이�추가적으로� 지불한�가격� ×� 총거래량� � 외부지원금

=(기업의� 농산물�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구매가격)� ×� 총거래량� � →� 2015년� 기준

=(기업의� 거래가격� x� 거래량)� x� {출하유통비율� ×� (출하유통비율� /� 생산자� 수취액� 비율)}� →� 2016년� 기준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1번

사회문제

영세한 규모의 농업 생산자들은 가격협상력이 낮아 거래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유통 방식과 달리 도농간 직거래, 계약재배, 온라인 직거래 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생산자에게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함으

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합니다.

최근 일반 시장에서도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단계가 축

소되는 등 유통구조 전반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에 기반한 물류/유통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온라인 직거래 방식은 생산지의 수취가격을 가장 높게 책정하여 농가 소득이 

증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아직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소농의 소득증진 성과를 ‘추가적인 가격지불’이라는 지표

를 통해 사회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집단

경작지의 규모, 농가의 연소득을 고려하여 소농 인정 여부를 판단

(통상 논농사의 경우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경우, 농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지불가격� proxy의� 설정

직접�조사� 후� 비교� 방식의�한계

가격 추정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거래하는 농산물의 기존 거래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업별, 지역별, 작물별, 시기별로 비교대상군

의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조사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 값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시장� 평균� 가격� 직접� 비교� 방식2015년� 의�한계

사회적 기업과 소농과의 거래가격을 기존 거래 채널(ex. 농협 수매)에서의 평균 거래가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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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가격 지불의 크기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유통정보, 각 도매시장 

단위에서의 가격월보/연보 등을 통해 출하단계에서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지역, 계절, 기후, 시장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시점별 거래가격의 편

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한 평균 가격은 이러한 변동요인을 세밀하게 반영한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데, 농산물 유통가격등의 통계자료의 

품질 정보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제품의 품질이 아닌 당일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품질을 

구분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하단계�유통비율의�적용2016년� 적용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시장에서의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자수취액 + 출하유통비 + 도매유통비 + 

소매유통비’ 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출하유통에 드는 비용은 보통 생산자인 농민이 부담

합니다.

<그림� 22>� 농산물� 가격의� 구성요소� 및� 사회적�기업� 유통시�성과� 측정�

2015년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 및 여타 사회적 기업이 소농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로 생산자와 산지조직이 부담했던 출하단계에서의 비용을 대신 부담

해 주거나, 전체가격의 출하유통비율(작물에 따라 다름) 수준으로 거래가를 더 지불해 주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각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 

가격적 편익을 제공한 것 중에 생산자 편익 부분을 사회성과로 측정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자

가 추가적으로 얻은 편익은 기존 유통채널에서의 출하유통비 절감분 전체로 봅니다.

적용

사회적 기업이 소농생산자에게 A라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불한 가격을 기존 시장에서의 생산자

수취액 비중과 출하유통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출하유통비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

인 가격지불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사회적 기업이 소농생산자의 감자를 1,000,000원에 거래

한 경우 추가가격 지불 성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농산물의�종류 생산자�수취가� 비율 출하유통비� 비율 도매유통비� 비율 소매유통비� 비율

감자 60% 10% 15% 15%

<표� 24>� 예시:� 농산물� 유통정보에�따른� 감자의�가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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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생산자에게 제공한 거래가격은 1,000,000원에 기존 유통방식에서의 출하 유통비

비중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측정 방식은 일반적인 직거래 방식 뿐 아니라 계약재배, 크라우드형 직거래 등 비즈니스모델

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8)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시스템에서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S, Korean Agricultural Information on Service

에서 제공하는 유통비용 비율 정보를 proxy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수취액 비율 및 

출하유통비율을 DB화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취급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면 자동

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목표집단� proxy의� 설정

대상�증빙의�한계,� 국내� 소농� 비율의�적용2018년� 적용

대상 증빙을 위해서 경작지의 규모, 농가의 연소득에 따라 소농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지

만, 자료 취합 및 명확한 입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위해 영농조합

법인 등 단체를 조직하여 농작물을 거래하는 개인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를 반영한 

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을 개인 소농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경작지 및 연소

득 기준의 증빙은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 대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위

해 국내 농가 중 소농의 비율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작면적(2ha 미만) 및 연소득(3천만원 이하)기준 농가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외

본 측정식의 proxy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 다음 내용을 기업이 증빙 할 수 있

을 경우에는 예외적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적용� 상황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작물의 범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증빙자료

   ⋅거래 가격 비교 자료(통계값 또는 농가가 제시하는 유통거래증빙)

8)� 계약� 재배�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과� 농가� 간� 거래량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신규� 거래를� 창출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음.�

그러나� 농산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계약거래는� 신규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여주는� 성과가� 있다고�해석하는�게� 더� 적절함.�

� 사회성과� =� 사회적� 기업� 거래가격� ×� 출하유통비율� ×� (출하유통비� 비율� /� 생산자� 수취액� 비율)

=� 1,000,000원� ×� 10%� /� (60%+10%)� =� 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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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무역(농산물):� 해외� 소농과� 거래시� 추가가격� 지불

측정지표:� 추가적인�가격� 지불을�통한� 저개발국�농업생산자들의�소득증진

해외�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이�추가적으로� 지불한�가격� ×� 총거래량� � 외부지원금

=� (사회적� 기업의� 농산물� 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총거래량� � 외부지원금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2번�

사회문제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 무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공정무역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 생산자들이 경쟁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소득

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공정무역의 목적은 시장경쟁의 절대적 약자인 생산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경제

적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취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의 성과지표는 생산자들의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지원 성과를 반영합니다. 

목표집단

공정무역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저개발국가의 취약한 농업생산자 또는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에 기반해 거래하는 저개발국가의 취약한 농업생산자  

추가지불가격� proxy의� 설정

공정무역은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공업, 상업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 무역은 기존 채널의 거래가격(일반 시장가)에 비해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이 추가적으

로 지불하는 가격을 사회성과로 인정합니다. 농업은 공장을 통한 제조업과 달리 경작지 규모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며, 병충해, 기후 등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매번 가능한 최대의 양을 생

산합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사회적 기업과의 거래 규모와 큰 상관이 없으며, 당해년도 작황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동일한 농산물을 기존 유통 채널보다 더 좋은 가격에 구입함

으로써 사회성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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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산물의�무역시장�거래가�통계� DB의� 활용

사회적 기업이 공정무역을 통하여 기존 거래처에 비해 어느 정도 추가가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무역시장에서의 평균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 거래의 시장가격은 국제선물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에서 확인하거나 세계커피기구
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적인 농산물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

니다. 또는 사회적 기업이 농업생산자(수출업자)와의 계약상에 기존 거래가의 특정 비율(또

는 액수)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에 근거하여 시장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운송조건에�따른� 성과� 처리

공정무역은 국가 간 무역거래인 만큼 운송조건도 proxy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

다. 운송방식은 인도조건과 운송비 부담 책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도조건� 운송비� 부담� 범위

공장인도�

EXW(Ex� Works)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운송비�등� 수출� 절차에�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

본선인도

FOB(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약속한�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본선�

선상에�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제비용과�위험을�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부담하는�조건

수출� 절차� 시작부터�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

<표� 25>� 공정무역시� 운송조건의� 유형과� 매수자의� 비용부담

일반 무역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의 일반적인 운송조건이 관세지급인도DDP 방식이어서 해당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이 큰 데 반해, 공정무역에서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수입업자

가 부담하는 본선인도방식FOB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비 부담분도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으로 보고 사회성과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지불한 추가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시장가격을 추정할 때에는 반드시 

운송비 부담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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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가나 모잠비크 아르헨티나 칠레
가봉 몰디브 아이티 카메룬
가이아나 몽골 아일랜드 카보베르데
감비아 미국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과테말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그레나다 미크로네시아 알제리 캐나다
기니 바누아투 앙골라 케냐
기니비사우 방글라데시 앤티가바부다 코모로
나미비아 베냉 에리트레아 코스타리카
나우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남수단 벨기에 엘살바도르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리즈 영국 쿠바
네덜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예멘 쿡아일랜드
네팔 보츠와나 오만 키르기스스탄
노르웨이 볼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키리바시
뉴질랜드 부룬디 오스트리아 타이완
니우에 부르키나파소 온두라스 타지키스탄
니제르 부탄 요르단 탄자니아
니카라과 북한 우간다 태국
대한민국 브라질 우루과이 토고
덴마크 사모아 우즈베키스탄 토켈라우제도
도미니카 상투메프린시페 윌리스� 푸투나�제도 통가
도미니카공화국 세네갈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독일 세이셸 이란 투발루
동티모르e 세인트루시아 이스라엘 튀니지
라오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이집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라이베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이탈리아 파나마
레바논 소말리아 인도 파라과이
레소토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르완다 수단 일본 파푸아뉴기니
리비아 수리남 자메이카 팔라우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잠비아 팔레스타인
마셜 스와질란드 적도기니 페루
말라위 스웨덴 조지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중국 프랑스
말리 스페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
멕시코 시리아 지부티 핀란드
모로코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필리핀
모리셔스 아랍에미리트 차드 홍콩
모리타니 아르메니아 체코�공화국

<표� 26>� 공정무역협회� 가입생산국(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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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무역(비非농산물):� 추가적인� 거래기회� 제공을� 통한� 취약생산자�지원

측정지표:� 추가적인�거래기회�제공을�통한� 저개발국�생산조직/근로자들의�소득증진

해외� 생산자/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약생산자/근

로자의� 소득을�증진시킨�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과의�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의� 부가가치율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3번�

사회문제

농업 이외의 공업, 상업 분야의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영세상인, 영세공장 등을 지원하여 빈곤

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기여분을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목표집단

공정무역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저개발국가의 영세한 공장 및 상인 또는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에 기반해 거래하는 저개발국가의 영세한 소상공인 

추가�거래기회를�통한� 부가가치�증대분� proxy의� 설정

저개발국의 공업, 상업 분야 공정무역의 경우 농업 분야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액을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이는 저개발국

의 영세 생산 유통업자가 평소의 판로의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어 최대 생산가능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영세 업자에게 신규 거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의�활용

해당 저개발국 생산조직이 사회적 기업과 거래할 경우 거래를 통해 얻게 된 부가가치액을 사회

성과로 인정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해당 조직의 협조를 얻어 재료원가율 또는 부가가치율 정보

를 받아 산식에 적용합니다. 이 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측정팀이 제공하는 국가별 제조업 부

가가치율 DB를 적용합니다.

예외:� 공정무역�유통상(도매상)을� 통한� 구입

사회적 기업 중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유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 소매상retails으로서, 공정무역 도매상wholesales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목표집단인 취약생산자에게 소득증진의 편익을 직접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성과 측정 대상에서 제외9)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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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여행

측정지표:� 취약지역�여행사업을�통해� 지역의�취약생산자의�소득� 증진에�기여한�성과

경제적� 생산기회가� 많지� 않은� 취약국가� 또는� 지역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대자본과� 무관한� 현지� 주

민생산자와�거래를� 통해� 지역� 경제에�기여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과의�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국가)의� 부가가치율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4번

사회문제

여행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여행으로 인한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에 의존하는 여행산업의 발전으로 오히려 현지 지역에는 경제적 기여가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Fair trade tourism은 여행 현지에 여행비용이 직접 유입되는 소

비를 지향하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숙소나 식당, 상점 등을 이

용하여 현지에 여행비용이 직접 유입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목표집단

공정여행�대상지역

⋅해외의 경우, WorldBank에서 발표한 1인당 GNI가 중하위권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의  현지 

주민 생산자

⋅국내의 경우, 지역의 경제현황 및 관광실태의 취약성을 검토하여 정함. 측정팀의 사전 합의 또

는 사후 검증 과정이 있음

추가�거래기회를�통한� 소득증대분� proxy의� 설정

공정여행이 취약지역 및 영세 생산자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공업/상업형 공

정무역과 동일하게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 전액을 사회성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정무역과 달

리 공정여행은 사회적 기업과 취약 생산자와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부가가치율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주요 공정여행 국가의 부가가치율 및 우리나라 관광 관련 업종(숙박업,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정보를 DB화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시스템을 통하

여 해당 수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이� 성과배제�원칙은� 농업의� 공정무역에도�동일하게�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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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정여행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를 여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성과에서 배제합니다.  

단 해당 국가의 오지 지역을 여행한 경우,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실태에 대한 검토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일반 영리 여행업체의 여행상품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성과 반영 여부를 측정팀이 판

단합니다.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 대한민국(국내여행) 말리 스리랑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모로코 스와질랜드 지부티

가이아나 모리타니 시리아 짐바브웨

가자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차드

감비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카메룬

과테말라 미크로네시아연방 아이티 카보베르데

기니 바나투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기니비사우 방글라데시 에리트레아 케냐

나이지리아 베닌 에티오피아 코모로스

남수단 베트남 엘살바도르 코소보

네팔 볼리비아 예멘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온두라스 콩고공화국

니카라과 부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동티모르 북한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브룬디 우크베키스탄 키리바시

레소토 사모아 이집트 타지키스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인도 탄자니아

리베리아 세네갈 인도네시아 토고

마닐라 소말리아 잠비아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솔로몬제도 조지아 파푸아뉴기니

말라위 수단 중국 필리핀

<표� 27>� 공정여행�대상국가(WorldBank에서� 발표한� 1인당� GNI가� 중하위권�이하에� 해당하는� 국가)

국가명 부가가치율 국가명 부가가치율

네팔 63.8% 캄보디아 54.4%

라오스 59.8% 필리핀 52.3%

모로코 56.6% 해외기타_숙박업 24.5%

베트남 33.3% 해외기타_외식업 31.4%

볼리비아 50.0% 해외기타_기타업 43.9%

부탄 59.1% 대한민국_숙박업 33.7%

인도네시아 40.9% 대한민국_외식업 32.6%

중국 33.5% 대한민국_기타업 16.1%

<표� 28>� 2019년� 공정여행�국가별� 부가가치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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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라우드펀딩

측정지표:� 크라우드펀딩으로�공익사업을�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기여한�성과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공사업을� 위한� 자원조달성과에� 대한� 우회지표로�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기업이�

공익사업을�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를�측정합니다.

기부형� 펀딩� 표준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금� 달성액� � 자체� 모금시� 모금예상액)� � 크라우드� 펀딩� 이용� 수수료

리워드형� 펀딩� 표준식

(크라우드�펀딩을�통한�모금�달성액� � 리워드�제품/서비스�제공을�위한�총�투입비용)� � 크라우드�펀딩�이용�

수수료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5번� (5-1번,� 5-2번)

사회문제

우리나라 개인의 기부수준은 아직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

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문화 예술이나 공공/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위한 기

부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비교적 분야별로 고른 미국에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종교

단체와 자선 복지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

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

적 기업은 척박한 기부 환경을 배경으로 공익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임의 조직 및 개인이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공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성과에 대한 우회지표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

여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목표집단

⋅공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 프로젝트의 공익성을 기준

으로 판단

기부형�크라우드�편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공익활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받는 모금형태입니다.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기부자 네트워크를 통해 공익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플랫폼이 

아닌 자체 방식으로 모금했을시 예상되는 모금액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성과를 측정합니

다. 추가가격 지불성과와 유사한 원리로 측정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이용수수료는 

보상성과로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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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크라우드�편딩

보상형reward 크라우드펀딩은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또는 공익활동에 기부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

도, 보장하기 위해 기부 금액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펀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보상

으로 제공할 제품/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모금액에서 보상품 제공

을 위해 사용한 총 비용을 제한 후 순수하게 모금수익으로 발생한 성과만을 측정합니다. 

이 성과는 추가 거래를 통한 수입 증진 성과지표와 유사한 원리로 측정됩니다. 보상형 펀딩을 

일종의 사회적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거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비용(=보상을 위한 투입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순 모금수익)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기

여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이용수수료는 보상성과이므로 사회성과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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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측정지표:�사회적�기업이�취약계층�근로자가�생산조직을�직접�만들어�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하

여� 소득을�증진시킨�성과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근로자가� 창업하도록� 지원하거나,� 자활사업단과� 같이� 기관� 간�

도급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이� 생산조직을� 직접� 꾸릴�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고용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

출하고� 참여� 근로자들의�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표준식

새로운� 경제조직의� 총� 소득� � 참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이전소득� 수준

=� (새로운� 경제조직의� 총� 매출� ×� 부가가치율)� � 참여하는�근로자들의� 이전소득� 수준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6번

사회문제

사회적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취약한 생산자와의 거래 또는 창업지원 등의 

방식으로 도와줌으로써 고용에 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목표집단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가 창업팀으로 자립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자활사업단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활동을 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적�기업� 고용� 후�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이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일정한 교육과 적극적인 창업 준비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시킴으로써 고용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자 창업지원이 기업의 미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존재해

야 합니다.

자활사업단�등� 생산� 조직� 지원� 및� 도급�

사회적 기업이 자활센터와의 협력를 통하여 자활사업단을 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산업무를 도

급형태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용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미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사회생태계 성과 7번 지표인 <취약 생산자 거래시 새로운 거래기회제공> 방식과 

다른 점은 이 생산조직의 형성 과정에 사회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자활사업단과 일반적인 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태계 성과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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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인 <취약생산자 거래시 새로운 거래기회제공> 성과로 보고, 해당 지표에 따라 성과를 산출

합니다.

<그림� 23>� 자활사업단�등� 생산조직�지원� 및� 도급�

측정� proxy의� 산출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경제조직을 형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

과있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취약한 노동 상태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늘어난 소득 

수준만큼을 성과로 측정합니다.

성과측정을 위하여 우선 새롭게 창출된 생산조직의 부가가치액을 구합니다. 부가가치액은 기업활

동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총 금액(매출)에서 그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에서 매입한 금액을 제외

한 순 생산액을 의미합니다. 생산조직의 총매출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참여자들의 소득수준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에서 참여 근로자들이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 이전 상태 즉 ‘취약노동 상태’였을 때의 평

균적인 소득을 제외합니다. 취약노동 상태였을 때의 소득수준은 측정팀이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그룹의 평균소득을 통계적으로 추산하여 정합니다.

적용

사회적�기업� 고용� 후� 창업지원의�경우� 3년� 후� 성과일몰�적용

이 경우 창업단계에서의 지원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증진 성과는 생

산조직 스스로의 몫으로 이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는 성과를 일몰처리하여 본 지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단�등� 생산� 조직� 지원� 및� 도급

이 경우에는 도급/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성과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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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약생산자에�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측정지표:� 취약생산자에게�새로운�거래기회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자립성�강화에�기여한�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취약생산자에� 대한� 새로운�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수익)을� 증진시킨� 성과

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과의� 총� 거래액� ×� 대상� 기업(산업)의� 부가가치율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7번

사회문제

사회적 기업이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사업단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취약 생산조직과의 거래를 통해 거래 조직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우, 그 기여분을 사회성과로 인정합니다.

목표대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사업단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

⋅5인 이하 영세공장/가내수공업형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매출 수준의 영세사업자로서 종업원

들이 취약계층 근로자인 경우 또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영세한 규모의 지역 소상공인

적용

이들 목표집단과의 거래가격 중 생산 투입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액을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대상 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직접 조사하거나, 산업별 부가가치율 DB를 활용하여 적용합니다. 

적용할 부가가치율에 대해서는 측정팀의 사전 합의 또는 사후 검증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

니다.

예외:� 상호� 호혜성을�기초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상호호혜성 구현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통된 사명이자 정신입니

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은 개별 기업의 핵심 사명과 별개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상호 거래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아

래 제시하는 내용을 이유로 사회적 기업간 거래성과를 사회성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① 이것은 본 제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보상받아야 할 성과’라기보다는 사회적 경

제 당사자들의 사회적 경제 확장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보면, 상호 호혜(내부거래)라는 개념에서 전제하듯 서로 혜택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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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이것은 혜택의 거래로서 호혜적 구입 행위를 사회성과로 잰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비용으로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국 그 상호 거래상의 편익과 비용의 총량

은 ‘0’에 수렴할 것입니다.

③ 측정범위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거래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직접적인 결과성과outcome라기 보다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는 영향성과impact이므로 

본 제도의 측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유통을 핵심 사명으로 삼지 않는 일반 사회적 경제조

직이 가치사슬 연계하여 생산물을 거래하거나 협의체 등에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여는 본 측

정성과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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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 자산보호

측정지표:� 예술가와의�작품활동�거래를�통해� 작가가�얻게� 되는� 소득

�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예술적� 자산이� 증가

하는�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신진�예술가와의� 거래액� ×� 작품의� 부가가치율� � 사회적� 기업의�거래수수료

=� 신진� 예술가와의� 거래액� ×� (1-제작비� 비율)� � 사회적� 기업의� 거래수수료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8번

사회문제

시장에서 배제된 문화예술적 자산을 사회적 기업이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순수예술작품의 거래 시장 규모가 작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예술가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신진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에서 멀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자산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거

나,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문화 자산

을 증대시키는 활동이며, 그 기여분을 사회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의 가치

를 직접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회지표를 활

용합니다. 

목표집단

⋅문화예술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시장진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진 예술가

  (사회문화적 자산 보호에 대한 우회지표이므로 신진 예술가가 경제적 취약계층일 필요는 없음)

측정을�위한� proxy�

이 지표는 사회생태계 표준식 중 ‘추가 거래 기회 확보 방식’의 표준식을 준용하여 사회적 기업

과 예술가와의 작품활동 거래를 통해 작가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분을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예술작품 거래가의 부가가치율 또는 재료비(=제작비) 비율은 측정팀과

의 사전 협의 또는 사후 검증 과정을 거처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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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 조직� 지원

측정지표:� 비영리조직�후원을�사명으로�하는� 기업의�지원성과

기업의� 수익을�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는� 비영리� 조직에� 지속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성과입니다.

표준식

사회적� 기업의�현금/현물� 기부금(후원금)� 전액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문항� 9번

사회문제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을 사회문제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비영리 조직에게 기부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문제는 각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 

조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정의됩니다.

목표집단

기업의 소셜미션에 해당하는 대상이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조직/공익조직

측정을�위한� Proxy�

이 성과는 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미션을 가진 비영리 조직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명확하게 반영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사회성과는 현금/현물 기부금(후원금) 전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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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측정지표:� 지역자원의�공공성이�강화되고�시민� 자산이�늘어나는�데� 기여한�성과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 자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 자산이� 늘어나는� 성과를� 측정합니

다.�

표준식

사례별� 산식� 응용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10번� 문항

사회문제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는 우리나라 지역 공동체를 위축시켰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사회

가 기능별로 과도하게 분화되면서 도시나 농촌 모두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교육, 축제, 교류, 문화/생태공간 조성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지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자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 자산이 늘어나는 데 사회적 

기업이 기여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목표집단

경제적 생산성, 공동체성, 시민참여성 등이 취약한 지역사회(사례별 판단)

측정을�위한� proxy�

본 지표는 가치창출 방식이 워낙 다양하여 사례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표준식을 적절히 응용하

여 성과를 측정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식을 유형화 하고자 합니다.

공공�예산의�효율성�제고� 사례

사회적 기업이 공공 공간(public open space)을 형성하거나, 커뮤니티 전체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예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자산은 무형적인 가치로

서 화폐가치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측정 지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

니다. 보통 공공의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정부 또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커뮤니티

의 몫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자산을 형성하는 사회성과는 공공자산의 형성과 관리를 위한 예

산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한 성과로 대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식은 사회서비

스 성과 표준식 중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효율성 제고 방식’을 준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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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측정지표:� 취약� 그룹에�대한� 불공정�거래를�예방하는�데� 기여한�성과

불공정�거래에�노출되어�있고�정책적으로�보호해야�할�필요성이�있는�취약�그룹�특수직�근로자들이�공정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를� 예방한�성과를� 측정합니다.�

표준식

불공정� 거래� 예방� 금액� +� 소송� 비용� 절감� 효과�

=� (용역비용� x� 체불� 발생� 비율� x� 평균� 체불� 기간� x� 지연� 이자율)� +� 평균� 소송� 절차� 비용

시스템� 입력� 문항

사회생태계�성과� 11번� 문항

사회문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질적 비정규직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률과 제도가 정당한 노동

권,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특수직 근로자들은 불가피하게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잦은 임금 체불과 지불 지연이 발생해

도 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노동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갑을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사회문제로 보고,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시장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적극적

으로 인식하여 사회적 가치로 검토합니다. 본 지표는 계약 관리 및 대금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그룹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

선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목표집단

노동 조건 및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 특수직 근로자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 (모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를 특수직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음)

측정을�위한� proxy�

불공정 거래 예방 및 보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우회지표로, 계약 불이행, 즉 용역비 체불로 인

한 피해 비용을 측정합니다. 용역비 체불로 인한 피해 금액 산정은 체불 기간 중 발생한 지연 

이자액 및 소송절차 비용으로 환산하며, Proxy는 측정 사무국과 협의, 검토하여 신뢰성 및 타당

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은 다양하며, 사례에 따라 새로운 측정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식을 유형화 하고자 합니다.



제3부

사회성과� 측정� 결과의� 이해와� 활용:� 사회성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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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성과� 리포트의� 구성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시스템(spas.socialincentice.org)에서는 참여기업의 성과측정결과를 일목요

연하게 확인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주요내용

1 기업정보 소셜미션,� 설립시기,� 직원수�주소� 등

2 재무성과 자산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영업손익,� 영업외수익/비용,� 당기순이익� 등

3 측정결과

사회성과� 전체� 측정결과

사회성과� 양적� 측정결과(해당영역)

사회성과� 질적� 측정결과(해당영역)

4 성과분석
동일업종� 기업� 중� 사회성과�수준,� 유사� 매출규모�기업� 중� 사회성과� 수준

사회성과� 영역별�

<표� 29>� 사회성과� 리포트�구성�

사회성과인센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해당연도 성과측정과 검증과정이 완료되면 온라인 측

정시스템을 통해 사회성과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사회성과 리포트의 모든 내용은 사회성과인센티

브 추진단이 측정, 검증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2.� 측정� 결과

전체�성과

측정결과는 우선 전체사회성과의 총 합계가 표시되며, 사회서비스/고용/환경/사회생태계 성과 등 

4개 영역 중 해당 되는 성과측정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해당 되지 않는 성과영역의 경우 ‘0원’으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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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4개영역�성과측정�결과값�

양적�성과

사회적 기업이 만든 각 영역별 사회성과의 세부적인 내용과 성과측정 값이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기업의 사회성과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림� 25>� 사회성과� 세부내용� 및� 성과� 측정값� 표시�

질적�성과(질적성과�측정기업만�해당)

양적 성과에 더하여 질적 성과를 측정한 경우, 각 해당 영역별(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고용)로 

기업간 상대평가 결과를 표시합니다. 상대평가 결과는 상/중/하 세 등급중에 하나로 표시됩니다. 

질적 성과 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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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질적� 사회성과�

3.� 측정� 결과� 분석

그룹별�상대� 비교

업종별, 매출 규모별 그룹 중 해당 기업의 상대적 사회성과 수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업종/매출규모 그룹 내에서 

⋅사회성과의 총 규모(절대값) 수준의 상위/중위/하위 중 해당 수준

⋅총매출 대비 사회성과 수준의 상/중/하위 중 해당 수준 → 경제성과 대비 사회성과

⋅총지출 대비 사회성과 수준의 상/중/하위 중 해당 수준 → 사회성과의 효율성

동일업종�기업� 중� 우리� 기업의�상대적�성과

우리 기업과 동일한 업종(공정무역, 교육, 돌봄, 문화예술 식품 심리치료 여행 위생 의료 제조업 

주거, 환경 기타 등)에 속한 기업간 상대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유사�매출규모�기업� 중� 우리� 기업의�상대적�성과

우리 기업과 유사한 매출규모(5억 단위)에 속한 기업 간 상대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림� 27>� 유사� 매출규모� 기업중�우리� 기업의�상대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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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Chart

사회성과 리포트에서는 각 성과영역 및 사회적-경제적 효율성 기준에 따라 총 6개의 분석 차트

가 제공됩니다. 이 차트를 통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리 기업의 사회성과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체참여기업�중� 우리기업의�위치

성과 측정년도의 전체 참여기업을 경제성과(매출)와 사회성과를 기준으로 분산시킨 차트 위에서 

우리기업의 위치를 표시(붉은색)해 줍니다. 차트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경제성과를, 위쪽으

로 갈수록 높은 사회성과를 의미합니다. 

본 차트를 통하여 동일 매출 수준의 기업 중 우리기업의 사회성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

대로 우리기업과 유사한 사회성과를 만든 기업들의 매출규모가 주로 어느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8>� 전체참여기업�중� 우리기업의� 위치�

사회서비스�성과� 집중형�기업� 중� 우리기업의�위치

성과측정연도의 참여기업 중 사회서비스 성과를 만드는 참여기업의 경제성과(매출)와 사회서비스 

성과를 기준으로 분산시킨 차트 위에 우리기업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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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과� 집중형�기업� 중� 우리기업의�위치

성과측정연도의 참여기업 중 고용 성과를 만드는 참여기업들의 경제성과(매출)와 고용 성과를 기

준으로 분산시킨 차트 위에 우리 기업의 위치를 표시(붉은색)해 줍니다. 

환경�성과� 집중형�기업� 중� 우리기업의�위치

성과측정연도의 참여기업 중 환경 성과를 만드는 참여기업들의 경제성과(매출)와 환경 성과를 기

준으로 분산시킨 차트 위에 우리 기업의 위치를 표시(붉은색)해 줍니다. 

사회생태계�성과� 집중형�기업� 중� 우리기업의�위치

성과측정연도의 참여기업 중 사회생태계 성과를 만드는 참여기업들의 경제성과(매출)와 사회생태

계 성과를 기준으로 분산시킨 차트 위에 우리 기업의 위치를 표시(붉은색)해 줍니다. 

사회적-경제적�효율성

마지막 차트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대비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성과를 얼마

나 창출했는가를 분석하는 차트입니다.

사회적 효율성이란 기업의 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총지출) 대비 사회성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단위 비용 대비 사회성과를 많이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기업의 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총지출) 대비 경제적 수익(총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단위 비용 대비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29>� 사회적-경제적�효율성�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효율성의 중위값(median, 전체 참여기업 중 가장 

중간 순위의 값)과 경제적 효율성의 자본가치 기준값(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위별로 사회-경제적 성과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유형화 하고, 기업성

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맞

는 개선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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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재무자료에 따른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환경 및 여타의 기업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기업

의 성과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형 개념 개선방향

한계형� SE
사회적-경제적�효율성

양쪽� 모두� 낮은� 수준임.�

①-1.� 임팩트� 모델� 재정립

①-2.� 비즈니스모델의�재설계

①-3.� 재무� 구조� 개선,� 가치혁신� 및� 수익성�제고�

공익형� SE
사회적�효율성은�높으나

경제적�효율성은�늦은� 수준임

②-1.� 기부� 연계형�임팩트� 극대화

②-2.� 재무� 구조�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수익� 창출형�신규� 사업� 개발� �

시장형� SE
사회적�효율성은�낮으나,

경제적�효율성은�높은� 수준임

③-1.� 사업규모�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총량� 증대

③-2.� 사회적� 목표집단의�재구성� :� 문제가� 더� 심각한� 계층으로�

서비스� 확대

혼합형� SE
사회적-경제적�효율성

양쪽� 모두� 높은� 수준임

④-1.� 규모� 확대� 및� 솔루션의� 복제� /확산을�통한� 사회적�가치� 극대화

④-2.� 관련� 사회문제� 해결의�고도화를�위한� 신규사업� 추진�

<표� 30>�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기업성과� 유형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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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과별� 증빙� 자료� 가이드� 라인�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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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서비스� 할인/무료/기부� 사실증명

사업분야 예시 제출서류목록 비고
돌봄/요양 일반� 복지�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할인� 및�
무료로� 제공한� 경우�

ㆍ서비스� 단가표
ㆍ서비스명/기준단가/제공가격/제공횟수(명
수)/제공일시� 등이� 기재된� 표

ㆍ수혜자� 리스트�

ㆍ수혜자명단� 또는�
방문일정표� 제출

ㆍ단,� 바우처� 서비
스의� 할인� 제공�
건은� 제외

청소/소독
/방역

소독방역� 서비스를�
취약계층�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한� 경우

ㆍ수혜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회서비
스제공확인서� � 서비스명,� 제공기관,� 수혜
기관,� 제공일시,� 횟수,�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명시

ㆍ해당� 서비스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
(①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사� 청소서
비스� 단가표� 또는� ②자사� 가격� 확인� 가능
한� 자료)

교육/상담 교육,� 상담�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ㆍ수혜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회서비
스제공확인서� -� 프로그램명,� 제공일시,� 시
간� 및� 횟수,� 인원(취약계층� 인원),� 서비스�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명시

�
ㆍ해당� 서비스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
(①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 단
가표� 또는� ②자사� 서비스� 가격� 확인� 자
료)

ㆍ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 자원봉
사자를� 통한� 교육),�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
장에서� 서비스의� 일반� 소비자가격� 증명�
자료(예:� 온라인화면,� 기타� 자료� 스캔)� *
기준� 단가� 설정� 시� 측정팀과� 협의� 필요

ㆍ단가표는� 바우처
교육의� 경우� 보
건복지부� 단가
표,� 자체프로그
램일� 경우� 자체
가격표� 제시

ㆍ수혜기관이� 취약
기관이� 아닌� 경
우(예:� 일반� 학
교),� 기관장� 직인
의� 사회서비스제
공확인서� 및� 해
당� 수혜자� 취약
계층증명서류� 제
출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ㆍ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 개인� 서명이� 있는� 사회서비
스제공확인서� 또는� 제공사실확인서� -� 프
로그램명,� 일시,� 시간� 및� 횟수,� 세부� 내역�
명시

ㆍ수혜자의� 취약계층� 증명� 서류

ㆍ수혜자� 서명이�
있는� 참석� 확인� 목
록으로� 대체� 가능

제조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ㆍ수혜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회서비
스제공확인서� 또는� 기부사실확인서� -� 기
부자,� 기부처,� 기부일시,� 기부내용,� 기부물
품� 단가�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명시

ㆍ기부� 제품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명세표� 또는�
②자사� 제품� 가격� 확인� 자료(예:� 온라인판
매가격))

ㆍ기부� 제품이� 자사� 판매� 제품이� 아닌� 경우,�
유사한� 제품의� 일반� 소비자� 가격� 자료(예:�
온라인화면,� 기타� 자료� 스캔)

ㆍ자사� 생산� 제품
이아닌� 제3자로
부터� 기부� 받아�
수리� 또는� 재가
공하여� 중고물품
을� 기부하는� 경
우,� 중고시장� 거
래가격� 기준으로�
기준가격� 책정

사회서비스성과�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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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예시 제출서류목록 비고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ㆍ개인� 서명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또는� 기부사실확인서� -� 기부자,� 기부처,�
기부일시,� 기부내용,� 기부물품� 단가� 및� 이
에� 따른� 환산� 금액� 명시�

ㆍ기부� 제품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명세표� 또는�
②자사� 제품� 가격� 확인� 자료(예:� 온라인판
매가격))

ㆍ수혜자의� 취약계층� 증명� 서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저가로� 제공한�
경우

(저가로� 제공한� 경우)
ㆍ거래명세표� -� 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
액� 명시

ㆍ또는� 거래명세표의� 내용에� 준하는� 전자세
금계산서

ㆍ제공� 제품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명세표� 또는�
②자사� 제품� 가격� 확인� 자료(예:� 온라인판
매가격))

건설/
집수리

지자체� 위탁� 사업� 보
조금� 외에� 기업� 추가�
자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한�
경우

ㆍ발주처의� 직인이� 찍힌� 시공업체� 자부담� 비
용� 확인서� � 제공기관,� 수혜자명,� 수리일
시,� 내용,� 환산금액� 명시

ㆍ위탁사업� 주관�
발주처에서� 발급�
가능

취약계층의� 집수리� 공
사를� 무료로� 진행한�
경우

ㆍ수혜기관의� 직인이� 찍힌� 사회공헌� 실적� 확
인서� -� 제공기관,� 수혜자명,� 수리일시,� 내
용,� 환산금액� 명시

ㆍ취약계층� 추천�
기관� 또는� 수혜
기관에서� 발급�
가능

문화예술
(공연/
전시)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취약계층에게� 할인/무
료로� 제공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ㆍ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서비스명,� 제공일시,� 제공인원,� 서비스�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표시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ㆍ개인� 서명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또는� 기부사실확인서� -� 서비스명,� 제공일
시,� 제공인원,� 서비스�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표시

ㆍ수혜자� 취약계층� 증명� 서류

(공통)
ㆍ해당� 서비스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명시된�
프로그램� 홍보물� 등)

여행
서비스

여행서비스를� 취약계층
에게� 할인/무료로� 제공
한� 경우�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ㆍ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서비스명,� 제공일시,� 제공인원,� 서비스�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표시

ㆍ여행자� 보험� 명부(수혜자� 명부)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ㆍ개인� 서명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또는� 기부사실확인서� -� 서비스명,� 제공일
시,� 제공인원,� 서비스� 세부� 내역� 및� 이에�
따른� 환산� 금액� 표시

ㆍ수혜자� 취약계층� 증명� 서류

(공통)
ㆍ해당� 서비스의� 일반� 시장가격� 증명� 자료
(①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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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대상� 증명은� 고용� 성과� 가이드에� 따름

(2)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생산요소� 투입� 증명�

※� 바우처� 서비스와� 같은� 가격� 통제시장에만� 제한� 적용

사업분야 예시 제출서류목록 비고
된� 프로그램� 홍보물� 등� 또는� ②� 거래명세
표)

ㆍ판매� 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 자원봉
사자를� 통한� 교육),�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
장에서� 서비스의� 일반� 소비자가격� 증명�
자료(예:� 온라인화면,� 기타� 자료� 스캔)� *
기준� 단가� 설정� 시� 측정팀과� 협의� 필요

의료 의료서비스를� 취약계층
에게� 할인/무료로� 제공
한� 경우

ㆍ의료서비스� 수가표

ㆍ서비스명(치료/예방진료만� 구분)/기준가격/
제공가격/제공횟수(명수)/제공시기가� 기재
된� 표

ㆍ(개인정보� 제외)� 수혜자� 리스트

ㆍ수혜자의� 취약계층� 증명� 서류� (단,� 경제적�
취약계층� 외� 의료� 취약계층은� 자체� 판단� 기준
을� 따름.)

ㆍ단,� 수혜자� 리스
트제출� 시� 개인
정보(성명)� 및� 병
명(진료내용)� 등�
제외

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또는�
중개� 모델을� 통해� 서
비스� 수수료를� 인하/무
료로� 제공한� 경우

ㆍ기준� 가격(수수료� 요율� 책정표)

ㆍ수혜자의� 수수료� 납부� 내역(예:� 면제내역
서,� 세금계산서)

ㆍ수혜자의� 취약계층� 증명� 서류

ㆍ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에서� 서비스의� 일
반� 수수료� 증명� 자료� *측정팀과� 협의� 필
요

사업분야 예시 제출서류목록 비고

돌봄/요양�
바우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치료사,� 간호사�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한� 경우

ㆍ추가� 고용한� 전문� 인력의� 급여대장
ㆍ방문� 모니터링� 일정표(시간,� 요일� 명시)

도시락�
바우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식재료원가를� 추가�
투입하여� 도시락� 등을�
제조한� 경우

ㆍ자사의� 제조원가율이� 바우처� 시장의� 일반�
제품� 제조원가율에� 비해� 높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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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같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 )에서는�사회서비스를�받았음을�인정합니다.

20� 년�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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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 현황� (예시)

연번 일� 시 수혜기관 수혜내용 환산금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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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계�성과�증빙�자료

지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농산물� 직거래

w 거래� 대상이� 소농임을� 증명하는� 자료� (농가소득자료,� 농업

소득자료� 또는� 이를� 대체하는� 거래� 농가� 정보)

w 거래� 내역� 및� 거래액� 증빙� 자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공정무역

w 연간� 공정무역� 전체� 거래� 내역

w 거래� 건별� 인보이스,� 해외송금확인증,� 수입신고필증�

w (필요에� 따라)� 거래처의� 취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정여행

w 연간� 공정여행� 관련� 현지� 주민� 생산자와의� 전체� 거래� 내역

w 거래� 건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w (필요에� 따라)� 거래처의� 취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크라우드펀딩
w 연간� 공익성�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내역

w 펀딩� 건별� 모금액,� 투입비용,� 수수료� 등� 정보

고용에� 준하는�

일자리� 기회� 제공

w 대상� 적합� 여부� 및� 관계성을� 증명하는� 자료�

� � -� 고용� 및� 교육� 훈련� 사업� 진행� 내용,� 창업� 지원� 사업� 진행�

내용,� 신규� 조직� 형성� 기여� 활동� 진행� 내용� 등

w 창업� 조직의� 재무제표� 및� 고용� 현황� 증명� 자료�

취약생산자에게�

추가거래기회� 제공

w 거래처와의� 연간� 거래� 내역

w 거래� 건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w (필요에� 따라)� 거래처의� 취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화예술� 자산보호

w 대상자와의� 연간� 거래� 내역�

w 거래� 건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w 거래� 건별� 부가가치율,� 수수료� 등� 정보

w 대상자의� 취약성� 및� 영세성을� 증명하는� 자료

비영리� 조직� 지원
w 기부처와의� 관계성� 및� 소셜미션을� 증명하는� 자료

w 연간� 기부� 내역� 및� 기부� 건별� 기부금영수증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w 사례별� 측정� 방식에� 따른� 증빙� 자료�



※고용성과� 제출� 전,� 취약계층� 근로자분들께� 사회성과�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회성과인센티브� 사무국
에� 공유하게� 됨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 후�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증빙가이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I.� 정관

필수 기업의� "소셜미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정관"� 제출�

ㆍ정관� 상,�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셜미션인� 기
업들에� 한하여� 측정함

II.� 취약계층�
대상자�
사실증명

필수
취약계층� 대상자별�
증빙서류� 목록� 확인�
(상세� 내용� 다음�
페이지� 참고)

ㆍ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ㆍ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은� 근로자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작성� 및� 자사� 내부� 보관�

ㆍ1차년도� 이후부터� 연속� 근로자에� 한하여� 기� 제출� 서류로� 대신하
고,� 당해년도� 신규� 근로자는� 서류� 제출

III.� 직접고용�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가로형)

ㆍ서류� 양식� 확인� 필수,� 문서� 전체� 제출
ㆍ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엑셀� 또는� PDF� 파일로� 제출
ㆍ해당� 서류는� 근로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근로자� 수� 10명� 이상� 기업의� 경우)

IV.�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금� 납부� 내
역

선택
근로자별� 4대보험� 사
업주� 부담금� 월별� 납
부내역

ㆍ근로자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월별� 납부내역은�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ㆍ필수� 서류� 아니며,� 미제출시� 해당� 금액을� 근로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선택

4대보험� 완납� 증명서
ㆍ사업주� 부담금� 합산� 원할� 시,� 월별� 납부내역과� 함께� 제출
ㆍ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다운
로드� 가능

V.� 안정적�
고용상태� 관
련�

해당
자에�
한해�
필수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ㆍ고용보험� 혹은� 연금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을� 확인하기� 위함.
ㆍ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ㆍ당해� 12월� 31일� 현황으로� 제출

근로계약서
ㆍ고용/연금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이며� 퇴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 기
타� 서류� 제출

Ⅵ.�
외부지원금�
내역�

필수 "지원사업� 내용"이�
확인가능한� 서류� ㆍ예:� 지원사업약정서� 등

필수 지원사업� "대상자� 목
록"이� 확인가능� 서류� ㆍ예:� 교부금신청서� 등

필수
지원금� "수령금액”을�
확인� 가능� 내역서�

ㆍ근로자별,� 월별� 지급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종합� 파일을� 함께�
제출� /� 예:� 지원금신청서� 등

※ 하나의� 서류로� 위� 세가지� 항목� 모두� 확인� 가능하다면,� 하나의� 서류만� 제출� 해도� 무관함.
※ 정부� 지자체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중�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지급/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지원금으로� 포함해야� 함.

Ⅶ.� 경과성�
일자리� 관련�
내역�
(협의된�
기업에� 한하여�
측정함)

필수
Ⅰ.� ~� Ⅳ.� 위와� 동일 ㆍ정관,� 근로자별� 원천징수� 영수증,� 취약계층� 증빙서류,� 외부지원금�

내역�

필수
이직� 전/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교육훈련� 받은� 고용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내역� +� 이직� 후� 타기관/
기업에서의� 임급지급내역

ㆍ예:�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수 이직� 지원� 내용� 증명�
서류 ㆍ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보고서� 등

고용�성과�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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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용� 성과� 근로�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측정매뉴얼� p.46� 참고)

기본급� 및� 성과급
기본적인� 의미의� 근로소득으로,�
·� 기본급�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성과급� :� 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

소득세� 및� 주민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보통� 기업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따라서� 소득세,� 주민세는� 우리� 사회의� 조세�
편익으로서� 사회성과로� 간주함.

4 대� 보험� (개인� 및� 사업자� 분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득에�
기반한� 연금� 및� 보험제도로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 분담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나누어짐.� 소득� 발생에� 따라� 보험� 및� 연금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사회성과로� 간주함.�

급여성� 복리후생비�
*� 증빙자료(급여대장� 또는�
이체내역증)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교육비� 보조금)
·�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액
·�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또는� 학비� 보조금
·� 근로자에� 대한� 법인� 부담금� 이외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 자가운전보조수당� 중� 월� 20 만원� 초과액�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 비용� 상당액(여비교통비)�
초과액

※ [예외]� 불포함� 사항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 조).� ·� 따라서� SPC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소득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소득�
항목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퇴직금의� 경우� 1 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적립되었다가� 퇴직시(또는� 합의에�
따라)� 당해연도� 30 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
1 년간� 실제� 수혜자에게� 발생한� 성과만을측정하는� 본� 제도의�
측정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 소득� 측정에� 포함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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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유형별� 증빙자료

분류유형 세부유형 증빙자료 제출 적용기간 참고

　 **� 아래의� 기준� 외에도� 취약계층� 분류/� 증빙을�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자료가� 있다면� 반영� 가능합니다.　

일반저소득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20 세� 이상~60 세� 미만)

ㆍ중위소득층� 소득의� 30%� (생계급여�
기준)

ㆍ기초생활자� 수급증명서�
ㆍ차상위계층� 확인서 택 1

5 년

ㆍ 2019 년� 기준중위소득
ㆍ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 �
� � � �
증명서� 발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ㆍ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상자 ㆍ지원약정체결서,� 지원금신청서,� 관련� 공문� 등�

확인� 가능한� 자료 택 1
ㆍ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 대상자인�
경우

ㆍ복지사업� 대상자가� 아니지만�
저소득인� 경우

※ 소득증빙서류� 1 부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1 부는� 제출�必

ㆍ소득증빙용�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or�
원천징수명세서� (택 1)

ㆍ가족관계증빙용�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택 1)

　

장애인
ㆍ중증장애인

ㆍ장애인증명서�
ㆍ복지카드� 사본 택 1 - ㆍ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ㆍ경증장애인

고령자

ㆍ만� 65 세� -� 만� 69 세� (고령자)

ㆍ원천징수� 영수증
ㆍ 4대보험� 가입자명부
ㆍ개인� 신분증명서류

택 1 -
ㆍ 4 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ㆍ만� 60 세� -� 만� 64 세� (준고령자 1)�

ㆍ만� 55 세� -� 만� 59 세� (준고령자 2)
(**� 준고령자 2� 유형은� 시스템�
입력� 시,� 일반저소득자� 유형으로�
대체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숙인
ㆍ노숙인� 관련� 시설에� 체류� 중이거나,�
자활근로자� 자격을� 갖춘� 노숙인�
분들

ㆍ노숙인� 관련시설� 사실� 확인증�
ㆍ자활근로자� 확인서 택 1 5 년 　

청년장기실업자
ㆍ피보험� 이력의� 사실증명이�
가능하거나,� 청년장기실업자� 대상�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

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ㆍ청년장기실업자� 대상� 지원사업/� �
교육프로그램� 수료증
� � ex)� 취업� 이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II� 수료증�

택 1 3 년

ㆍ고용보험(www.ei.go.kr)에서� 발급�
가능�

ㆍ고용노동부� 장기청년실업자� 정의�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6 개월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

경력단절여성 ㆍ피보험� 이력의� 사실증명이�
가능하거나,� 경력단절여성� 대상�

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ㆍ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 � 택 1 3 년 ㆍ고용보험(www.ei.go.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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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형 세부유형 증빙자료 제출 적용기간 참고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
교육프로그램� 수료증
� � ex)� 취업� 이전� 고용노동부� � �
취업성공패키지� I� 수료증�

ㆍ경력단절여성법� 기준� 정의�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 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ㆍ한부모가족� 대상의� 복지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지원사업을� 받은� 분들�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5 년 ㆍ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결혼이민자
ㆍ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거나,�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사업/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

ㆍ가족관계증명서류�
ㆍ결혼이민자� 대상� 지원사업� 관련� 서류 택 1 5 년 　

출소자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대상자�
자격을� 얻은� 출소자� 분들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사업� 대상자�
증빙서류 　 　 　

여성가장 ㆍ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한부모여성가구주

ㆍ 1번� 저소득층/� 8 번�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분류� 및� 증빙� 요망 　 　 　

학교밖� 청소년 ㆍ학교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 ㆍ학교밖�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관련� 서류� 　 　 　

저개발국� 현지근로자�
ㆍ현지� 파트너십� 단체를� 통해�
신원확인� 및� 사업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의� 근로자

ㆍ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입금확인증� 　 　 　

성매매피해자

- ㆍ사무국과� 논의� 후� 서류� 제출

　 　 　

가정폭력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 1-1.� 일반저소득자

• 증빙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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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반저소득자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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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일반저소득자

• 증빙서류�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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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반저소득자

•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앞의�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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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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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령자

•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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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노숙인

• 증빙서류� :� 노숙인� 관련시설� 발급�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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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청년장기실업자

•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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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력단절여성

• 증빙서류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청년실업자와� 동일)

• 증빙서류� :�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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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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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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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일반저소득자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귀화이력� 포함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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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끝 - 

본 매뉴얼과 관련한 문의나 성과측정과 관련한 의견은

사회성과인센티브 사무국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사무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 2306호

전화번호� :� 02-725-1230

이메일� :� support@socialincentive.org


	[매뉴얼] 사회성과인센티브_성과측정매뉴얼_본문_new pdf
	개요
	  1-1. 일반저소득자
	  7-1. 북한이탈주민



